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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 2015년 12월 23일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음(헌법재판소 2015.12.23 결
정 2013헌바168, 개정시한 2017. 6. 30). 

-. 헌재 판결의 결정요지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정경
유착의 문제는 일부 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정
치자금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
치적 활동의 자유를 위해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회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정당후원회 관련 입법을 마련해야 한
다고 명시함.
 
-. 새로운 정당후원회 제도를 설계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먼저 전 세계적인 추세임.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임. 마지막으
로는 정당후원회, 크게는 정치자금제도는 정당,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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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정당법, 선거법 등의 취지와 변화에 맞도록 고안되어야 함.

-. 세 가지 측면에 따르면 먼저, 적정 수준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도
록 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시민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둘째,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치기부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정치자금 기부는 소액다수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정
당과 기부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함. 

-. 넷째, 정치자금의 규모나 모금에 있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공평성
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 마지막으로 한국 정당법, 선거법의 변화는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
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후원회는 새로운 정치자금 수
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당후원회 제도 고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영국의 경우 자금 기부, 모금 지출 등은 매우 자유주의적인데 반해 
투명성은 강하게 규제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반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자금 기부와 모금 현황을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
으로 공개하고 있음.

-.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에서 한국의 정당 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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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기부를 통한 모금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
로 보임.

-.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당 후원회 모금액에 ‘매칭’하는 방식
으로 변경해야 함.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 지급액의 일부를 독일과 같이 
정당 후원회에 대한 소액 기부 모금액에 매칭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후
원회의 모금 활동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환불제도’(refund system)을 도입해 시민들의 소액 기부에 대
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함. 현재는 ‘세액공제’ (tax credit) 방식으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 전업 주부, 퇴직
자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
는 제도임.

-. 회계보고의 구체성과 적시성,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
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영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액의 익명 기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부도 그 구체적인 액수와 기부 경로, 기부 날짜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매칭펀드에 따른 국고보조
금 지급, 정당 수입과 지출의 온라인 보고 및 인터넷 상시 공개에 있음.

-. 독일과 일본 양국이 모두 도입한 제도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임. 

-.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라 중앙 정당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차원에
서 정당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는 회계감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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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비교할 때, 독일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낮은 
반면, 당비와 정당후원회 기부금의 비율이 높음. 

-. 특히 독일의 당비 비율은 점증하여 2000년대에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의 주요 이유는 독일의 국고보조금이 
득표수와 당비·기부금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반면, 일본의 정당
교부금은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있음.

-. 한국에 정당후원회가 부활되는 상황에서 정당후원회 부활 초기에는 
후원금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는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연동하여 점차 정당후원금이 정당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
이는 방식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후원금 규모가 작을 것을 
예상하여 정당후원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초기
에는 정당후원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대신 소액다수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여 정당이 소액 후원을 
적극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허용하
는 것이 바람직함.

-. 2012년 정당별 수입을 정당 수입 총액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의석비
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군소정당이 거대정당에 비해 의석비율국고보조금이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규모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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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른 제도 개선 방향

1. 정당후원회의 의미

  2015년 12월 23일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12.23 결정 2013헌바168, 개정시
한 2017. 6. 30). 헌재 판결의 결정요지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위해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정당후
원회 관련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자금은 정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치자금의 필요성과 
그 특성에 대해 임성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한
다......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
합(interest aggregation), 여론의 조직과 표출(opinion articulation), 국민에 대
한 정치교육(political socialization),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political 
recruitment)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당
은 당기관지를 발간하고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당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당원 및 유
권자를 상대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정치사회화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을 위해 소속정당의 정치인을 각종 공직선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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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켜 당선되도록 지원하여 하는 비용도 든다.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의사
를 집약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정치자금은 개인의 생활비나 기업의 운영자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
인의 생활비나 기업의 운영자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나, 정당은 공익
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이익집단과도 구별되며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임성학 2003, 
298-300). 
   2006년 이전에는 당원이 내는 당비,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의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
금, 정당의 부대수입을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
했었으나, 2004년 3월 12일 제12차 개정된 정치자금법(법률 제7191호)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하여 2년후인 2006년에는 정당의 
후원회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5년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에는 정당후원회가 부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 제도 전반
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즉 정치자금 조달의 차원에서 정당후원회 후원금, 국고보
조금, 기탁금 등 현행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한
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후원회 부활과 정당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체적 사항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자생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매칭펀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
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연구는 정당후원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특
수성을 살펴보고, 독일의 제도를 토대로 비교 가능한 사례로서 영국 및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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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정당후원의 원활한 운영 방식과 투명성 규제 장치를 조사했다. 한국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장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2. 한국 정당후원회의 발전 과정

   정당후원회의 부활에 앞서 정당후원회의 설립과 폐지까지의 정당후원회 역사를 
살펴보고 정당후원회의 발전과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정치 자금의 발전과 특징

   1965년 2월 9일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22번의 개정이 있었다.2) 전면 개정
은 세 번 1973년 6월 14일(법률 제2619호), 1980년 12월 31일(법률 제3302호), 
2005년 8월 4일(법률 제7682호)에 있었다. 일부개정은 19번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정치자급법에 대한 전면개정 1번, 일부개정 18번, 타법개정 
4번이 있어 정치자금법에 대한 관심, 제도 변화 등이 많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자금의 전체적인 역사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5년 정치자
금법이 제정되는데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 급변에 대비한 경제인의 
자구책으로 양성적인 정치자금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허형택 
2004, 166; Mo 2002). 이후 여러 차례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방향은 주로 야당에 대한 배려와 국가보조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식적 정
치자금의 통로 제공을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여당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과

1) 한국 정당후원회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임성학, 영국 사례연구는 전용주, 일본 사례연구
는 엄기홍이 맡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를 종합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은 4번 있었지만 개정으로 포함시키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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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여당은 충분한 정치자금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공식적 정치자금 수입원 제공과 다양한 자금모집방법의 허용은 어려운 야당에 
대한 배려의 성격이 강하다. 
   먼저 정치자금이 여당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야당에게도 적지만 합
법적 정치자금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기탁금배분방
식의 변경, 후원회 (확대)허용, 후원회 기부의 익명성 보장 등을 통해 야당의 합법
적인 정치자금의 통로를 보장하고, 익명성을 보장으로 집권당의 보복위험성이 적어
짐으로써 야당을 지지하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둘째,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정당의 공적기능을 인정하여 정당의 공적활동
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1980년 3차 개정부터 실시하였고 보조금은 계속 상승하였
다......지속적인 보조금의 증가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노력없이 국가로부터 공공자
금을 받기 위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수입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야당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임
성학, 2003: 325-326). 

2) 정당후원회의 역사

   해방 이후 정치부패와 연결된 불법정치자금의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정치
자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치계는 부정축재 및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은 음성적 정치자금 수
수보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는 만들어질 수 있었다(김영래 1994). 허형택(2002, 165)은 
이 과정을 『전경련 10년사』와 『전경련 20년사』의 자료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양성적 정치자금은 전경련의 전신인 ‘한국경제협의회’
의 창립주역들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 총선거시와 1961년 3월과 4월 “위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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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대책자금”으로 양성적 헌금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963년부터는 한국
경제협의회의 주관으로 매년 분기별로 헌금을 계속하여 왔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9월 30일 “정치자금 양성화 추진에 따른 관계법규 개정요망”을 하게 되었
고, 동년 10월 30일 제1차 경제계 정치자금 양성화 헌금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은 1964년 7월 31일 민주공화당 백남억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되었다“(허형택 2002, 165).
   백남억 외 18일인이 제안한 정치자금법은 1965년 1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
었고 2월 9일 법안(법률 제1685호)이 공포되어 한국 최초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법률의 신규제정 이유를 “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 정당
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
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안제안이 정치자금의 양
성화를 통해 경제계에게 합법적인 정치기부를 허용하고 불법적 정치자금을 근절해 
국민의 불신을 없애 건전한 민주주의에 육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신규제정 이유> 
  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
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①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
여야 하며, 정치자금기탁자가 그 성명이나 단체명을 공개하지 않
을 것을 원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하도록 함.
  ②정치자금기탁자가 그 정치자금을 특정정당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중 2개이상의 정당을 지정하
고 그 정당들에 대한 정치자금배분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



- 16 -

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정치자금
을 배분·인도하도록 함.
  ③정치자금기탁자가 특정정당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당시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전부에 대하여 정당소속국회의원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인도하도
록 함.
  ④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인도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인도한 때에는 지체없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함.
  ⑤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
5%EC%B9%98%EC%9E%90%EA%B8%88%EB%B2%95/(11376)

   그러나 최초 정지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양성화나 투명화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
에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정치자금의 제공원인 경제계에서 급변하는 정치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출발한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 내용은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래 2002). 
   제3차 개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2호)에 되었는데 3차 개정에서 “국
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정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를 처음으로 채
택하였으며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였다. 중앙당이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대선과 총선 선거기간 중에는 금품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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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보고를 의무화했다. 

【제정·개정이유】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배분비율을 새로 정하고 정당의 당원이 납입하
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기탁금등 모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그 회계는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
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과 회계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
  ② 후원회를 정당의 중앙당이 지정하여 둘 수 있게 하되 서울특별

시·부산시·도에 각 1개의 후원회 지부를 둘 수 있게 하며 후원
회의 회원은 1,000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당해 정당의 당원
이 아닌 자로 구성하게 함.

  ③ 후원회는 대통령 선거기간과 국회의원 선거기간중에는 금품모
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④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비율은 기탁 당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에 따르되 기탁자가 지구당에 정한 배분비율이 
기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을 당해 
정당의 중앙당이 지급하도록 함.

  ⑤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이 다석인 순으로 4정당까지 
100분의 5씩을 균등지급하고 그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의석
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
비율에 의하도록 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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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695&ancYd=198012
31&ancNo=03302&efYd=19801231&nwJoYnInfo=N&efGubun=Y
&chrClsCd=010202#0000)

   1989년 12월 30일 제4차로 개정(법률 제4186호)된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후
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개인 후원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중앙당 외에 시·도
지부 및 지구당도 독자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한 김영삼 정권은 금융실명제의 실시
와 더불어 투명한 정치운용을 위하여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법을 개정ㆍ제
정하였으며,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개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김영래 1994). 
1994년 3월 16일 제7차(법률 제4740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후원회의 결성을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
의 조달이 정당 후원회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80년 제3차 개정이후 2004년 
12차 개정 이전까지는 후원회의 확대, 후원회 회원 수 상한 확대 혹은 폐지, 기부금 
규모의 상한성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3) 
   정치자금법의 이런 추세는 2004년 12차 개정 때부터 바뀌게 된다. 2002년 16
대선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은 LG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50여억원을 트럭째 받아
서 차떼기 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다.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약 
100억원 정도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총 823억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
현 정권이후 불법대선자금문제는 굿모닝게이트로 시작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2003
년 7월 노무현대통령은 대선자금 전모를 밝혀 검증받자고 주장하며 대선자금공개
3) 1994년 제7차 개정의 경우 후원회 회원수를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1,000인에서 2,000인

으로, 시도지부 후원회의 경우 300인에서 500인으로, 지구당등 후원회의 경우 200인에서 
300인으로 각각 확대하였고 1995년 제8차 개정에서는 중앙당후원회의 회원의 수는 
2,0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된 것을 삭제하여 제한이 없도록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원(법인의 경우 1억원)에서 1억원(법인의 경우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당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평년에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평년의2배(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
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3배)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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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속하였다. SK비자금 100억원이 한나라당에 유입된 것이 확인되고 다른 대기
업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한나라
당의 도덕성과 한국정치에 대한 신뢰도 동반실추하게 되었다”(임성학 2005, 196).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더 이상 정치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
었던 정치권은 2004년 3월 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게 된다. “개정
된 정치관계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선거, 정치 문화를 바꾸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돈 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를 도입하였다. 개정된 정관법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법의 경우 먼저 합동연설회, 정당, 후보연설회를 폐지하였다. 선거기간 중 조직
동원과 고비용의 대표적 예로 거론된 야외 연설회는 폐지되고 거리연설만 남겨두었
다. 연설회 폐지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위
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고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용이 저렴한 언
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
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비용 일정 금액 지출시 수표, 신용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회계보고의 조사, 자료 제출요구 등을 쉽게 할 수 있고 
허위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정당법의 경우 과도한 운영비, 방
만한 조직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하여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임성학 2005, 207).
    2004년 개정에서 정당후원회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후원회) 제1항 제1호는 후원회지정권자로 ‘정
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다>, 정당의 시·도당’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를 막기 위해 부칙 제5조에서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후에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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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회원구성 회원의 수 납입한도
제정
(1965.2.9) 규정없음

3차 개정
(1980.12.31)

중앙당
(창준위
 포함)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또는 
법인

1,000 이내
5만원 시상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4차 개정
(1989.12.30)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개인 또는 
법인(당원도 
가능)

중앙당후원회 
1,000인
시도지부 
300인
지구당 등 
후원회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 
1만원 이상,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지구당등 후원회 - 

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도 일절 금지하였다.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2호에서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에 의한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
지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2006. 3. 13.부터는 정당 후원회 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호는 여
전히 후원회지정권자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
정되면서 삭제되었다. 한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등도 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개인 후원회 제도를 더욱 확대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정당후원회의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 2017년 6월30일
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정당 후원회 부활 허용은 2017년 12월 대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정당자금법 정당후원회 관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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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회원구성 회원의 수 납입한도

지구당 100인이내
1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법인 
3천만원이하

7차 개정
(1994.3.16)

중앙당후원회 
2,000인
시도지부 
500인 
지구당 등 
후원회 300인 
이내

회원은 1만원 이상 
납부가 의무사항

8차 개정
(1995.12.30)

중앙당후원회 
제한없음

중앙당 후원회 및 
시도지부후원회 – 
1만원 이상,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하

9차 개정
(1997.1.13)

후원회 인원수 
제한 철폐

10차 개정
(1997.11.14)

지구당등 후원회 - 
1만원 이상,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하

11차 개정
(2002.2.16)

중앙당후원회와 
시·도지부후원회에는 
1억2천만원(법인의 
경우 2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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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회원구성 회원의 수 납입한도

12차 개정
(2004.3.12)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의 당내 
경선후보자
당내경선 
후보자

개인 (법인, 
단체 제외)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
후보자후원회 
1천만원, 
시·도당후원회에는 
500만원,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後援會에는 500만원

헌법재판소
(2015.12.23)

정당후원회 
허용

3. 정당후원회의 개선 방향

   정당후원회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부활될 것이다. 새로운 정당후원회 제도
를 설계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정치자금에 대한 주요 이론
들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지금의 주요 이론은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적 접근, 
규제적 접근, 마지막으로 시장적 접근이다. 
   최근 논의되고 이 연구에 살펴봐야 하는 방향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
다. 먼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치자금 제도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가능한 제도들을 고려할 것이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헌
재의 판결 취지에 맞게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당후원회, 크게는 
정치자금제도는 정당,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법, 선거법 등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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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변화에 맞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정치자금의 세 가지 이론적 접근과 최근 세 
가지 정치자금의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이론적 접근4) 

  정치자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까지 확립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자금에 대한 개념, 공급하는 주체, 사용하는 주체, 용도 등이 정치체제
나 정당체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이 후보자 중심 혹은 정당 
중심인가,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공급되는 가 혹은 공적으로 공급되는가, 자
금을 사용하는 주체가 정치인, 정당, 정당 하부조직, 혹은 후보자인가, 정치
자금이 후보자, 정당, 혹은 경선에 사용되는가하는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비교연구가 어렵고 통일된 정치자금의 이론이 정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특히 과거에는 정치자금의 음성적, 불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확한 자료 없이 추측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였다(Nassmacher 
2000).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제도의 특성, 기본 원칙, 해
결방법 등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이 발전해 왔다. 그 예로 에커만과 아이리스
(Ackerman & Ayres 2002, 3-4))는 정치자금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세 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오염자가 수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와 정치자금
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패러다임이다. 환경관련부서는 각각의 오염자가 쓰레
기를 버리는 것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강의 쓰레기 총량에 대해서도 종합적
인 한계를 설정한다. 이와 같은 환경관리적 시각을 정치자금에 적용하는 것
이다. 둘째, 사적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제공하
는 패러다임이다. 민간부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자금은 정치체제를 특정이익
을 대표한 체제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4) 정치자금의 이론적 접근은 임성학(2003,303-307)의 글 ‘정당과 정치자금’에 발췌한 내용

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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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자금 후원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패러
다임이다. 국민들은 누구에게 언제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
고, 이 정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원자와 후보자를 평가하도록 하자는 것이
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주장되고 있다.
   김영래와 허형택은 정치자금의 이론적 접근을 정치발전론적 접근, 국가
제도적인 접근과 정치경제적 접근으로 나누고 있다(김영래 1999; 허형택 
2002, 45-54). 정치발전적 접근은 정치자금은 정치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
며, 정치자금의 제공이 민주정치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정치과정의 일부분으로 시민들의 기부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이며, 이를 통
해 이들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제도론적 
접근은 정치활동의 공익성을 중시하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정치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국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제대
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선거활동에 
지원되는 선거공영제나 정당활동에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이 국가제도적 접
근의 대표적인 제도들이다. 정치경제론(혹은 시장경제론)적 접근은 시장의 
개념을 적용하여 민주주의체제와 시장체제를 동일시한다. 선거와 정당의 경
쟁을 시장의 경쟁과 연결시켜며 정치자금을 시장경제의 비용 측면에서 접
근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국가지원은 정치자금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국
가의 정치자금보조에 대해 부정적이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과 민주주의체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을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중 형평성과 경
쟁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국가적 접근, 규제적 접근, 그리고 시장적 접근으로 구
분할 수 있다.5) 국가적 접근은 경쟁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장적 

5) 국가적, 규제적, 시장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임성학(2003, 296-299)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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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형평성보다는 경쟁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규제적 접근은 경쟁성과 형
평성을 절충한 시각이다 (참조 <그림 1>).  

<그림 1> 정치자금 접근방식과 가치

형평성   
 국가적

규제적

시장적
       
     경쟁성

   먼저 국가적 접근은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형평성에 있다
고 보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표자를 뽑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와 복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정치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주장한다. 이
와 달리 시장적 접근은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경쟁성, 효율성
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단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정치엘리트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정치자금에 대한 시각도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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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개인이나 집단도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적 접근은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자금이 누구에게 얼마만
큼 제공되고, 이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
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방향
도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적 접근은 국가적 접근과 시장적 접근의 중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접근이 추구하는 형평성과 시장적 접근이 추구하는 경쟁성을 
적절히 혼합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법, 제도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규제적 접근은 정당,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
한다는 점에서 시장적 접근과 같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적
절한 처벌기제의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점에서는 시장적 접근과 다르다. 반면에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와 규칙 위반자에 대한 규제장치의 부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유권자, 정당, 정치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접근과 유사하다. 그러
나 국가적 접근보다 훨씬 낮은 수준, 소극적 보호를 추구한다. 정치자금의 조달
과 사용은 기본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여 경쟁성을 추구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상한선을 두어 일정한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도록 한
다. 정치자금의 제공자도 수요자와 같이 기부의 총액이나 기부대상에 대한 제
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상호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 혼합되기도 하고 국가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 병행되기
도 한다. 한국은 시장적, 규제적, 국가적 접근이 모두 혼합된 형태이지만, 완전
선거공영제는 보다 국가적 접근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다. 세 가지 접근방법을 가치, 관심영역, 민주주의, 유권자에 대한 시각, 정
당(혹은 정치인)에 대한 시각, 비경쟁적 혹은 소외된 정당(혹은 정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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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접근 규제적 접근 시장적 접근
주요 가치 형평성 실현가능성 경쟁성
관심영역 결과와 실체 중시 운영 중시 절차 중시
민주주의 본질적 차원 중간 수단적 차원

유권자에 대한 
시각

사회, 경제, 정치 
구조적으로 

불리한 유권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움

정보만 제공 
된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불완전한 정보 
구조

정보만 제공 
된다면 

합리적으로 행동

정당(혹은 
정치인)에 대한 

시각
권력과 국민 

복지추구
권력추구를 위해 

행동
권력추구를 위해 

행동

비경쟁적 혹은 
소외된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시각

사회, 경제, 정치 
구조적으로 

불리한 정치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

상한선 제한을 
두고 평준화 시도 
(소극적 보호)

경쟁에서 도태한 
정치인은 퇴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

국가가 제공하고 
제공한 자금 

이내에서 사용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정치인이 
조달하고  사용

정치인이 
조달하고 사용

대한 시각,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 정치자금 제공자, 불법적 정치자금의 
해결방법, 제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정치자금과 민주주의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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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접근 규제적 접근 시장적 접근

정치자금 제공자 국가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
불법적 

정치자금의 
해결방법

국가가 자금 제공
(subsidy)

법, 제도를 통한 
규제

(regulation)
투명성 확보

(transparency)

제도 완전선거공영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 규제

정치자금의 
조달과 사용 내역 

공개

2) 글로벌 스탠더드

   정치후원회 개혁의 방향은 민주주의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국가들마다 상이한 정치제도, 정치문화, 역사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모
든 국가들이 수용할 정치자금의 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자금 
이론에 살펴본 국가적, 규제적, 시장적 접근이 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국가
적, 규제적, 시장적 접근이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는 
보다 시장적 접근과 국가적 접근이 함께 적용되고, 정치자금의 지출에 있어서는 규
제적 접근과 시장적 접근이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 중 몇 가지 추세는 
발견할 수 있다. 어잉(Ewing)과 핀토 더스친스키(Pinto-Duschinsky)는 정치자금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치자
금 개혁의 출발점은 투명성이고, 이런 주장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정당 혹
은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규모와 출처에 대해 일정한 규정에 따라 밝혀야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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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정치자금 수요의 축소이다. 정치자금의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불법적, 음성
적 정치자금에 대한 개혁도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다. 이를 위해 정치인이나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 한도를 두어야 한다. 비용한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될 만큼 낮아야 하지만, 후보나 정당의 홍보나 주장이 알려지기 충분한 만큼은 보
장되어야 한다. 
   셋째, 기부에 대한 제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기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기부를 허용해야 
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고 소액다수의 원칙이 강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기부는 제
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혹은 노조)의 기부가 허용된다하더라도 주주나 임원의 
동의 하에 공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급격한 정당수입의 
하락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자금의 형태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정당활
동이나 선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프리덤하
우스(Freedom House)에서 ‘자유’ 혹은 ‘부분적 자유’로 분류된 국가의 경우 59%
의 경우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보조를 하고 있다 (임성학 2003, 327-8).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관(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도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
해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지침서를 밝히고 있다. 먼저 정치자금제도에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각국의 정치제도, 문화에 따라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평한 기회 제공이다. 소수정당 혹은 신생
정당도 거대정당이나 전통있는 정당과 같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평한 기
회가 주어져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일반 시민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다.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소액으로 
정치기부를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자에
게 세제혜택을 주고 정당의 경우 소액기부에 연동해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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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강화이다. 완전한 공개를 통해 시민이 자
신의 정치기부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헌재 판결에서 나타난 개선 방향

  헌재는 판결 결정요지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기부 기
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세부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
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
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
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
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후원회
를 통하지 않고 기부한도 등의 제한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 없
이 정치자금의 후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정경유착과 금권선거의 폐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정당의 주 수입원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국회의
석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지급됨에 따라 거대정당에 상대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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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되는 반면 거대정당의 당비 납부율은 낮고, 군소정당은 국고
보조금이 적게 배분·지급되는 반면 당원의 당비 납부율이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이다......일반 국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것마
저 금지하는 것은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발전을 가로막게 될 우려가 있다. 
정당에 대한 후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소액 다수의 기부를 장려·권장함으로써 
국민과 정당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익명 기부를 금지하고, 모든 
기부내역에 대하여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한 상세한 신원과 자금 출
처를 완전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세
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6)

4) 정당, 선거의 새로운 변화와 정당후원회 

   불법정치자금, 금품선거, 정경유착 등 저발전 정치의 징후들이 끈질기게 한국민
주화를 방해했었지만 최근 일련의 정치개혁으로 정치자금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과거에 비해 한국 정치자금이 매우 깨끗해지고 규모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선거 때 실시하는 유권자 의식 조사
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정치자금 및 선거운동의 사례인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 기부행위’는 16대 20.8%에서 18대는 7.6%로 줄어들었다(<그림 2> 참조). 개혁
의 기간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떤 선진국보다도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헌재의 판결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줄이기보
다는 양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확대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
6)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공보 제231호, 108 <헌법불합치>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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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도하고 있다. 19대 총선 유권자조사에서는 총선 공명성 평가 내용이 조금 달
라져서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금품제공 및 금품수수가 여전하기 때
문에’라고 응답이 14.8%를 차지해 불법정치 및 선거자금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하지만 공명하지 못한 이유로는 네 번째를 차지했다. ‘정당 및 후보자들
의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때문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거의 반인 47.4%였
다.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행태 때문에’라는 응답이 18.3%, 그 다음으로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제 역할을 못해서’ 16.3%는 조사되었다.7) 

<그림 2>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선해야할 문제

7) 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간행물에 찾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18쪽 
(http://www.nec.go.kr/portal/bbs/list/B0000215.do?searchCnd=&searchWrd=&use
At=&replyAt=&menuNo=200186&sdate=&edate=&deptId=&viewType=P&searchDeptI
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
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sea
rchMonth=&scDs=&sgId=0&sgTypecode=&scSggid=&scWiwid=&scWiwidDp2=&mppL
ink=&hotIssueYn=&delCode=0&sortGb=&lang=&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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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센터 제 16, 17, 18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
권자 의식조사의 자료를 종합함(http://elecinfo.nec.go.kr/)

   정치자금의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정당간 선거경쟁의 과열, 정치활동비용
의 상승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특히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정치비용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델(Goidel 1999) 외는 미국 선거비
용의 상승은 텔레비전 광고 등의 미디어 비용과 텔레마케팅과 같은 신기술 도입 비
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조직동원선거 운동방식을 저효율고비
용,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방식은 고효율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
서 볼 수 있듯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식도 고비용방식이라는 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임성학 2010. 331).
   기존 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축소와 저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치인, 정당
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고 유권자와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
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2016년 5월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학술회의를 공동으
로 개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확대를 주장했다. ‘선거운동 주체의 규제 완화와 정치
적 자유의 확대’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형철(2016)은 한국 선거법 체계가 규제중심
이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제58조)
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둘
째, 선거운동의 불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폐지하여 현직의원과 도전자들 모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
이 필요하다(이현출 2004, 249)......셋째, 선거운동에 있어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선거운동 시기나 방법 등과 같은 개별적 조항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규제보다
는 선거비용의 지출한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
하다......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
하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개정안도 제시하고 있어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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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확대된 정치활동 및 선
거운동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
법적 정치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과 함께 폐지된 지구당에 대한 부활도 논의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 ‘돈먹는 하마’로 낙인찍히면서 폐지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
원과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으로 “우선, 지구당의 조직과 운영
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구당 
폐지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지구당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환원
할 수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라는 측면도 간과되
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당법개정안은 지구당 폐지의 의미나 파급효
과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없이 원내정당들의 개혁성 및 선명성 경쟁의 차원에서 결
정되었다” (전진영 2009, 173). 정당의 풀뿌리 조직은 지구당 혹은 당원협의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복원되어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당후원회도 중앙당에서 지구당 차원에서의 복원에도 대비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글로벌 스탠더드, 헌재의 결정요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
고 정당후원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표 3> 참조). 후원회와 관련된 내
용을 정리하면 먼저, 적정 수준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한다. 둘째,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치기부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기부는 소액다수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과 기부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의 규모나 모금에 
있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공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당법, 선
거법의 변화는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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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잉과 핀토 
더스친스키 IDEA 헌재

정치자금 수요축소 O
국가보조 O O
기부제한 O O
소액다수 O O
투명성 O O O
공평성 O O

새로운 정치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표 3> 글로벌 스탠더드와 헌재 결정요지

4.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8)

한국정치자금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
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정당의 수입과 지출

   먼저 정당의 수입과 지출을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보았다. <그림 3>을 살펴보면 2000년 초반에 수
입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2005년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 한국 정치자금 현황과 정당후원회에 관련해 정당의 회계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부록 1>에 정리되어 있다. 



- 36 -

물론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을 받는 선거가 있는 년도와 없는 년도를 구분해야 
하지만(<표 4> 참조), 보조금의 규모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점차 상승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점 늘어나는 정치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정당후원회의 
후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정당 수입과 지출 (2002년-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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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거있었던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선
거

대, 
지 총 지 대 총 지 대, 

총 지

* 대’는 대선, ‘총’은 총선, ‘지’는 지방선거를 의미함
 
  정당 수입은 당비, 기탁금, 보조금, 차입,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2006
년까지는 후원금이 있다.  2002년 정당 수입의 구성을 보면 경우 보조금 38.2%, 후
원금 34.3%, 당비 14.2%였지만, 정당후원이 금지된 2007년의 경우 당비 31.6%, 
보조금 30.6%, 기타수입 19%이다. 2013년의 경우 기타수입 48.8, 보조금 34.6, 당
비 12.5%로 나타났다.9)

년 대 당 비 기부금 국고보조
1960년대 19.8 26.2 37.8
1970년대 26.7 27.3 30.4
1980년대 31.4 22.8 33.5
1990년대 36.9 20.6 30.5
2000년대 38.5 19.9 32.2
전체 평균 30.7 23.4 32.9

9)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총수입의 약 1/3을 차지하고 당비와 기타 수입이 주 수입원으로 독일의 
경우 기타 수입 대신 기부금으로 본다면 독일 정당의 수입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표> 독일 정당의 재정구성                                           (단위: %)

    *출처: 유진숙(2012)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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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당 수입원 비율 (2002년-14년)

2) 정당의 수입과 수입비율

   정당별로 무엇이 주요 정치자금원인지, 어느 부분에 정치자금을 사용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의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비교해 보
았다.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수입원이 매우 유사했는데 두 
정당 모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특히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의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짐)이고 보조금이 적을 때는 기타수입이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수행했
다. 군소 이념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도 보조금이 중요한 수입원인 것
은 같지만 기타수입의 비중이 적은 반면 당비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 통합진보당의 수입 중 41%가 당비 수입이었고 정의당은 2013년 
21%, 2014년 18%를 당비가 차지하고 있어 당비 수입이 주수입원이라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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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탁금의 경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엽한, 통합진보당, 정의당 모두 10% 미만
으로 조사되어 기탁금은 정치자금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그
림 5> 2013-4년 중앙당별 수입원비율 참조). 
 정당 수입원으로서의 기탁금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탁금
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기탁하고 이를 일정
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정치자금법』제22조). 기탁금은 국고
보조금 배분 기준, 즉 의석수 및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한다. 

<그림 5> 2013-4년 중앙당별 수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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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제도의 운용 성과와 실제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6>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 기부금의 모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는 20억
여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1년에는 
86억 5천 7백만 원 정도를 기탁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그 액수는 현저히 감
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44억, 2015년에는 56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림 6> 기탁금액 현황(2005년~2015년)
                                                          (단위: 천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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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탁금 기부자수 현황(2005년~2015년)
                                                                (단위: 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1월 14일

  중앙선관위에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 수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7> 참조). 예를 들어 2005년에는 기부자 수가 2만 2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1
년에는 그 4배에 가까운 9만 7천여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5만 여명, 
2015년에는 6만 여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탁금의 모금액수와 기부자 수 증가 추이의 다른 측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탁금이 주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연도별 모금액수의 90%이상이 주로 4분기(10월 1
일~12월 31일)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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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림 8> 참조).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총모금액수가 78억 3천여만 원이었는데 이중 97% 정도인 75억 
6천여만이 4분기에 기부되었다.   

<그림 8> 중앙선관위 기탁금 분기별 모금 추이(2006-2009년) 
                                                                (단위: 원)

0 

1,000,000,000 

2,000,000,000 

3,000,000,000 

4,000,000,000 

5,000,000,000 

6,000,000,000 

7,000,000,000 

8,000,000,00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출처: 중앙선거관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 획득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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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앙선관위 기탁금 분기별 기부자 수 추이(2006년-2009년)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

(1/1-3/31)
33

(0.1)
232

(0.4)
132

(0.2)
142

(0.2)
2분기

(4/1-6/30)
573

(1.2)
2,110
(3.4)

751
(0.9)

1,368
(1.6)

3분기
(7/1-9/30)

3,850
(8.3)

3,299
(5.3)

1,593
(1.9)

1,526
(1.7)

4분기
(10/1-12/ 31)

41,873
(90.4)

56,417
(90.9)

82,997
(97.1)

85,079
(96.6)

합계 46,329
(100.0)

62,058
(100.0)

85,473
(100.0)

88,115
(100.0)

출처: 중앙선거관위원회 정치후원금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 획득하여 재정리.

  이러한 현상은 분기별 기탁금 기부자 수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기부자 수의 90%이상이 4분기에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2008년 제18대 총선이 있는 해의 기부자 수 추이다. 
당시 선거가 4월 9일 실시되었음에도 1분기와 2분기 기탁금 기부는 오히려 줄어
들고 있으며, 97%가량이 4분기에 기부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중앙선관위 기탁
금의 경우 주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나마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중 소수는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형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
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기부자별 평균 기탁금 액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인당 평균 
기탁금액은 2005년 89,500원, 2006년 91,500원, 2007년 87,700원, 2008년 
88,500원, 2009년 88,800원, 그리고 2010년에는 88,500원이었다. 그리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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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소액기부자가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세액공제 금
액 한도가 1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정치발전을 위한 소액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동기 즉,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기탁
하고 있다는 점도 추론할 수 있을 듯하다. 
  또 다른 점에서 이러한 기탁금 기부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소액의 자발
적인 기부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탁금의 상당 부분이 
연말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모금한 다음 선관위에 기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부 대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부자들이 선택을 할 동기
(incentive)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 행위도 유권자들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그 대상과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면 ‘동기’ 자체가 유발되기 어렵다. 결국 
기탁금 제도도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 그리고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
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점에서 향후 부활되는 정당후원회는 기탁금 제도보다는 정치자금의 기부와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3) 정당의 지출과 지출비율

   거대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수입원이 매우 유사했는데 지출
유형도 매우 유사하다. 두 정당 모두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의 경우 조직활동비에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했지만 선거가 없던 해인 2013년에는 그 밖의 비용에 
가장 많이 지출했다. 군소 이념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기본경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이 한정된 군소정
당이기 때문에 정당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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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2013년 통합진보당의 경우 47%, 정의당의 경우는 2013년 57%, 2014년 
35%를 기본경비로 지출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 정의당 2013년 10%, 2014년 8%, 통합진보당 2013년 9%로 
나타난 반면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 2013년 0%, 2014년 2%, 새정치민주연합 2013
년 2%, 2014년 2%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거대정당이 정책개발에 매
우 인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9> 2013-4년 중앙당별 지출비율 참조). 

<그림 9> 2013-4년 중앙당별 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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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당후원회 예상

  정당후원회가 부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예상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당후원회 후원금 규모를 예상해보고, 이를 토대
로 정당 수입의 구성을 변경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정당후원회 도입에 따른 거
대정당과 군소정당의 공평성 문제를 예상해보고자 한다. 

1) 정당후원회 부활과 제도

  정당후원회 부활 초기에는 후원금 액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정당후원회 같은 성격을 갖는 대선 후보 후원회에서 예상보다는 낮은 규모의 후원
금을 걷었기 때문이다. 18대 대선 후보 후원회 후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후원금 상
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인 559억7천700만원의 100분의 5로 27억 9천8백85만원이
었다. 박근혜 후보의 후원금 총액은 16억 6천여만 원이었는데 이는 수입총액 1444
억 6천만여원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후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28억 9천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모였고 수입총액 1072억3천여만원의 2.69%에 지나
지 않는다. 이정희 후보도 후원금 1억 9천여만 원으로 수입총액 221억여만원의 
0.85%에 그쳤다. 물론 정식 정당후원회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한다면 
이보다는 많은 액수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당에 대한 국민
들의 불신,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 금지 등으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정당후원회의 후원인의 기부한도도 현재 대통령후보자 후원회를 기준으로 정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보
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보자후원회마다 1천만원을 기부할 수 있고 후원회지정
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을 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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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당후원회 연간 모금·기부한도는 정당후원회의 후원금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연동하여 점차 정당후원금이 정당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정당 활
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후원금 규모가 작을 것을 예상하여 기존 방식은 유지하
면서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후원금과 국고보조
금을 연동하는 방식의 경우 부활초기 1-2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5% 수준을 감액
하고, 후원회 모금 및 기부한도는 감액의 두 배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후원회를 
통한 기부금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4년 후
에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줄이는 대신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를 20% 늘리고, 5년 
이후 국고보조금 15% 이상을 줄이고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를 30% 늘리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림 10>은 정당 국고보조금 후원금 연동식 수입을 예상해 본 그래프인데, 국고보
조금은 점차 줄어들지만 후원금이 늘어나 전체적인 수입은 늘어난다.
   두 번째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정당후원회를 허용하
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정당과 정치권에서 선호하여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는 큰 무
리가 없겠지만 정치권의 희생과 노력 없이 정치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당법, 선거법이 보다 자
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면 정당후원
회는 새로운 정치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단기적
으로 이런 방식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액다수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
하여 정당이 소액 후원을 적극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조
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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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당 국고보조금 후원금 연동식 수입 예상

2) 정치후원금과 정당간 공평성

현행 정치자금법은 특히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거대정당에게 유리하다는 문제점
이 있다. “배분기준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
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
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
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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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재의 판결에서도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는 것을 금지하게 되
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불리하고 그 결과 정당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신
진세력의 정치진입을 막아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새
로운 정당후원회 제도는 거대정당과 군소 혹은 신생정당의 정치자금 규모의 불평등
을 완화해야 한다. 
   2012년 정당별 수입을 정당 수입 총액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의석비율을 비교
해 본 결과 군소정당이 거대정당에 비해 의석비율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의 경우 의석비율은 51.2%이지만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은 50.3%
로 의석비율보다 낮은 반면 통합진보당의 경우 의석비율은 4.4%이지만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은 7.3%로 군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에 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
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2015년 3/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에서 보면 
정의당의 경우 의석비율이 1.7%인데도 경상보조금은 5.4%를 받았다. 군소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 의석비율 대비 보조금의 불균형은 없어보
인다. 결국 군소 정당과 거대정당의 정치자금 규모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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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당 수입 총액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의석비율의 비교       
(단위 %)10)

<표 6> 2015년 3/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합  계
(293명)

새누리당
(159명)

새정치민주연합
(129명)

정 의 당
(5명)

9,860,250,000 4,893,444,210 4,435,933,970 530,871,820
100% 49.6% 45.0% 5.4%

의석비율11) 100% 54.3%(159/293) 44.0%(129/293) 1.7%(5/293)

출처: 선관위 보도자료 2015.08.13. “2015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기타정당
수입총액비율 52.8 38.4 8.3 0.3 0.2

국고보조금비율 50.3 41.9 7.3 0.5 0
의석비율 51.2 42.8 4.4 0 1.7

10) <그림 11>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정당 수입 총액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의석비율의 비교                 (단위 %)

● 무소속 3석
11) 의석비율는 저자가 계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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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당후원회가 부활한다면 정치후원금과 정당간 공평성은 악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2005년의 정당 수입구조 중 후원금의 규모
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약 5억 6천만 원, 여당인 열린우리당 약 9억 1천만 
원이었다.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약 7억 3천만원을 모아 거대야당인 한나라당
보다 약 1억7천만원을 더 모금했다. 2016년 후원금 모금 상황을 보더라도 후원금 
모금에 있어 군소정당의 후보가 불리하지는 않았다. 후원금 상위 1, 2, 3위를 정의
당 의원이 차지하였고 후원금 대부분이 소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액후원금에 매
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군소정당의 후원금 모금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7> 참조).  

<표 7> 후원금 모금 상위, 하위 10위12)

12) 조선일보 “정의당 국회의원이 작년 후원금 상위 1, 2, 3위...최저 이한구.“ 
(2016/02/2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6/2016022600
736.html?Dep0=twitter&d=20160226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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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례연구: 영국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그리고 투명성

1. 정치와 정치자금, 그리고 규제의 목적

   한국 정치자금 제도 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자금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시
키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기부
와 모금을 자유화하되 소액 다수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자를 위
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과 정당 간 관계
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 자금 문제,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2004년 
『정치자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기부와 모금 한도를 낮추었고,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했다. 나아가 정당 후원회도 폐지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이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다. 그렇다면 그 같은 규제 중심의 제도는 목적을 달
성하고 있는가? 부정부패 방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부정적 측면도 
노정하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편법적 기부 행위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원
활한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경우는 더
욱 그렇다. 
   다행히 201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2004년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폐지
되었던 정당 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 정치 신인이나 선거에서 소속 후보들의 비
용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다. 그리고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활
하는 정당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하고 그 자금을 정당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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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활동에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투입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
이다. 
   이 장은 영국 정치자금 제도를 다룬다. 영국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투명
성 보장 제도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정치자금 규제 목적에 기반하여 영국의 제도를 평가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자금 개선을 위해서는 영국 사례로부터 어떠
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지도 논의할 것이다. 특히 곧 부활하게 될 한국 정당 후원회
가 정당 발전과 우리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하
여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은 2000년 정치자금 법 개정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진전을 보였다. 정치부
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당시 
제도 개선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거자금 지출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기부자와 기부액을 제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주요 기부자는 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고액 
개인기부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자들의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력 혹은 부정부
패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영국
의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 규제는 2000년 개정된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 2000”(이하 PPERA)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PPERA에 근거하여, 정치자금 기부와 모금, 지출 제한, 정당의 재원, 그리고 
투명성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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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와 모금, 그리고 지출 관련 규제와 현황

1) 정치자금 기부와 모금, 그리고 지출 제한

   영국에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는 정당과 특정 개인이다. PPERA는 
등록된 정당과 관련된 ‘기부’(donation)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PPERA Part 
IV. 50). 

① 정당에 제공되는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
② 정당과 관련된 활동의 후원
③ 정당 관련 활동의 회비, 정기적 회비, 당비, 구독료등
④ 정당의 직접적, 간접적 비용의 제공
⑤ 정당에 빌려준 현금
⑥ 정당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나 서비스(인적 서비스 포함)

   이 같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주체는 ‘이원화’되어 있다. 즉 정당 사무국
과 정당 소속 회계국(accounting office)이다(PPERA Part II. 24 & 26). 후자의 
경우 지역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이며, 각 정당 별로 수십 개의 회계국으로 
두고 있다.
   개인의 경우 법에 의해 특정 개인들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
로는 첫째, 정당 당원(member of registered political parties), 둘째, 의회 의원
들, 선출직 시장, 지방 정부 선출직 공무원 등 선출직 공무원(holders of relevant 
elective office), 마지막으로 당원 협의회 (members associations)이다. 당원 협
의회의 경우 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구성원 전부 혹은 대부분이 정당 
당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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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개인들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주체
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정당 활동과 관련된 활동,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정부 활동과 관련된 것, 정당내 지위나 위원회 선거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정당의 후보에 공천받기 위해 하는 지원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대체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부자 제한’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외
국기업, 노동조합, 기업, 익명의 기부자, 그리고 정부 계약기업이나 공기업 등이다. 
영국의 경우 정치자금 기부에 있어서는 매우 자유주의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
국인이나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 회사, 노동조합 등 거의 대부분의 기부 주체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법적으로 기부가 허용된 주체는 다음
과 같다(PPERA, Part IV. Chapter II. 54).    

① 영국 유권자 
② 영국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 혹은 유럽연합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
③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
④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공제회 혹은 주택조합
⑤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유한책임조합
⑥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⑦ 정당(타 정당에 기부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영국은 기부액과 모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정치자금 유통에 
있어서는 매우 자유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기부의 경우 £500(약 84만 원) 이상만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보고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액수 제한에는 현금과 같은 재산의 기부 뿐만 아니라 이벤트나 출판 후
원, 가입비나 정기적 회비, 사무실의 무상 및 할인 임대 등으로 정당이 혜택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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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500이하는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익명의 기부를 편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제도의 허점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의 선거 자금 지출도 한도를 두어 제한하고 있다. 그 제한액은 선거의 종류
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0년 영국 의회 선거에서는 Great Britain 지역의 경우 
£19million(약 318억 원 정도) 이었으며, 2009년 EU 의회 선거에서는 Great 
Britain 지역은  £3million(약 50억 원 정도)이었다. 

2) 정당 재원으로서의 공적 자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체로 정당에의 공적 자금 제공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
뉜다. 첫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자금을 각 정당에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 부분의 비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셋째,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 노력을 보상해주는 매칭 방식이다.
   영국의 경우 직접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한 미디어 활용 비용 등을 무상
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매칭 방식’은 운용
하고 있지 않다. 먼저 공적 자금의 직접 제공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영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공적 자금을 정당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국가 보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책 개발 보조금(PDG: Policy Development Grant)이다(PPERA Part I. 
12). 매년 정책 개발 명목으로 약 £2,000,000(약 34억 원)를 각 정당에 제공한다. 
정책 개발 보조금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자격은 의회 내 의석수가 2석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00,000(약 17억 원)은 
자격을 갖춘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머지 £1,000,000은 각 정당이 선거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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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낸 지역구 유권자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각 정당은 정책 개발 보조금
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년도의 정당 활동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며, 선거 위
원회는 실사를 통해 정책 개발 보조금을 통해 보상해주거나 지급할지를 결정한다.
   둘째, 의회 내 야당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 있다. 하원에서
는 쇼트머니(short money), 상원에서는 크랜본머니(Cranborne money)가 그것
이다. 이 보조금은 직전 선거에서 야당이 획득한 의석과 득표율에 근거해 지급한다. 
그리고 총액은 매년 소매가 지수에 연동되어 인상된다. 이 보조금의 용도는 첫째, 
야당의 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둘째, 야당 의원들의 여행 경비, 셋째, 정당 지
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 제공 방식이 아닌 국가 보조금의 간접 지원 방식은 정당 활동
이나 선거 운동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무료로 대중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선거 운동에서 소요되는 우편물 발송 비용을 부담하거나 
회합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3) 영국 정당의 재정 구조

   그렇다면 영국 정당의 재원은 대체로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민
주주의 국가의 정당 재원은 첫째,  당비와 개인 기부, 둘째, 기업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기부, 그리고 공적 자금(public subsidies)으로 충당된다. 
   첫째, 영국의 경우 당비는 정당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당원 감
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경우 정당 수입의 5%정도, 노동당(Labor Party)은 10% 정도만이 당비에 의한 재
원이다. 
   둘째,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재원의 많은 부분을 기업이나 단체에 의한 고액 기
부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당은 주로 노동조합과 고액 기부자, 그리고 보수당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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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은 기업, 고액 기부자에게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 기부자의 기부액이 정당 재원
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정당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출’(loan)에도 의존하고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 별로 약  £15,000,000(약 
253억 원)의 액수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야당일 경우 직접적 국가 보조금인 쇼트
머니, 혹은 크랜본머니가 주요 재원이 된다. 
 
<표 8> 2015년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현황(기부 유형별)

구분 건수 액수(단위: £) 원환산(단위:억원) 비중(%)

현금 3,939 63,111,839.90 1,077 82.4

비현금 472 3,549,879.40 61 4.6
공적 자금 63 9,754,241.44 166 12.7
면세 신탁 26 189,773.11 3 0.2

기부자 면세 
신탁 1 10,000.00 0.1 0.01

합계 4,501 76,615,733.85 1,307 100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8>은 2015년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 현황을 기부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총액으로 약 1,307억 원이 정당의 정치 자금으로 조달되었다. 주로 현금(82.4%) 형
태로 기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적 자금인 정책개발보조금, 쇼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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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크랜본머니는 전체 정치자금 총액의 12.7%에 불과하다. 즉 영국의 경우 주로 공
적 자금보다는 사적 기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는 2015년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 현황을 기부주체별로 분류한 것이다. 
주로 사적 기부자, 즉 개인(42.6%), 기업(19.0%), 그리고 노동조합(19.8%)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1건 당 금액이 원화 환
산 2,383만원으로 상당히 고액 기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9> 2015년 영국의 정치자금 기부 주체 유형과 액수

구분 건수 액수(단위: £) 비중
(%)

원환산
(단위: 억원)

건당 금액
(단위: 만원)

개인 2,414 32,645,760.58 42.6 551 2,383
기업 930 14,573,182.07 19.0 246 2,645

노동조합 530 15,153,108.16 19.8 255 4,811
법인 434 2,891,683.31 3.8 48.8 1,124

공적자금 63 9,754,241.44 12.7 164.8 26,159
타정당 55 148,960.00 0.2 2.5 454
신탁 27 199,773.11 0.3 3.3 1,222

공제회 21 930,388.00 1.2 15.7 7,476
유한책임조합

(L.L.P) 20 305,403.18 0.4 5.2 2,600
기타 7 13,234.00 0.01 0.2 29
합계 4,501 76,615,733.85 100 1,307 -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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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당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표 10>은 주요 정당 중앙당
의 2014년 회계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1년간 두 정당의 수입은 원화로 각각 
620~650억 원 정도이다. 지출은 약 580~615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2014년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회계보고 요약

구분 보수당 노동당
총 수입 £37,446,000(622억 7천만원) £39,570,000(658억원)
총 지출 £36,934,000(614억 2천만원) £35,333,000(587억 6천만원
총 자산 £8,599,000(143억원) £19,925,000(331억 4천만원)
총 부채 £14,016,000(233억 1천만원) £18,861,000(313억 7천만원)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단 회계국(accounting office)의 회계보고는 포함시
       키지 않음.

   <표 11>은 선거 시 정당의 지출 규모이다. 2015년 영국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당들이 지출한 선거 자금 총액은 약 616억 원 정도이다. 이 중 선거 운동을 위해 
유권자에게 발송한 우편 비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
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론조사 비용(20%), 광고 비용(1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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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5년 영국 총선거에서의 정당 선거자금 지출 규모

구분 금액(£) 원환산 금액 비율(%)
선거운동 우편물 15,046,408.80 250억 3천만원 40

광고 6,876,424.88 114억 4천만원 19
교통 1,677,143.07 27억 9천만원 5

간접비용 및 행정비 2,023,077.99 33억 7천만원 5
집회 및 이벤트 2,495,858.98 41억 5천만원 7

여론조사 7,616,700.86 126억 7천만원 20
미디어 329,713.21 5억 5천만원 1

공약집 출판 318,880.76 5억 3천만원 1
선거방송 866,010.11 14억 4천만원 2

합계 37,250,218.66 616억 7천만원 100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표 12>는 2015년 총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선거 자금 지출 액수와 유형
을 정리한 것이다. 각 정당은 선거 비용으로 각각 200억~250억원 정도를 지출하였
다. 보수당의 경우 여론조사 비용(30.1%), 선거운동 우편물(27.7%), 광고(23.2%)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반면 노동당은 선거운동 우편물(61.0%)에 상당히 많은 자
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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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5년 영국 총선거에서의 보수당과 노동당 선거 자금 지출

구분
보수당 노동당

금액 : £ (원환산:만원) 비율 금액 : £ (원환산:만원) 비율
선거운동 
우편물 4,322,375(71억 9천) 27.7 7,373,086(125억 7천) 61.0

광고 3,618,658(60억 2천) 23.2 916,912(15억 3천) 7.6
교통 948,063(15억 8천) 6.1 405,015(6억 7천) 3.4

간접비용 및 
행정비 891,988(14억 8천) 5.7 619,145(10억 3천) 5.1
집회 및 
이벤트 804,656(13억 4천) 5.2 1,557,406(25억 9천) 12.9

여론조사 4,684,488(77억 9천) 30.1 928,355(15억 4천) 7.7
미디어 n/a - 42,170(7천) 0.3

공약집 출판 84,419(1억 4천) 0.5 93,346(1억 6천) 0.8
선거방송 212,341(3억 5천) 1.4 151,905(2억 5천) 1.3

합계 15,270,228(254억) 100 12,087,340(202억) 100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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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자금 투명성 관련 규제

1) 정치자금 기부 사항의 보고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정당은 기부 가능한 기부자로부터 £500 이상(약 84만 원)
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13) 회계보고 책임자인 중앙당 재무담당자(treasurer)가 정
당에 직접 기부된 자금 혹은 정당의 회계국(accounting unit)에 기부된 자금을 총
괄해서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II. 41). 이때 정당은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정치 후원금과 대출금에 대해 선
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500(84만원 정도) 이하의 후원금은 기록할 필요가 없
으며, 그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만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7,500가 넘는 모든 기부(약 1,255만원), 둘째, 
동일 출처로부터 중앙당에 기부 혹은 차입된 총 금액이 £7.500이상일 때는 보고하
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미 같은 회계연도에 £7,500 이상 기부하거나 차입하여 신
고가 된 경우, 그 출처로부터 다시 기부나 차입을 받을 때는 £1,500(약 250만원)이 
넘을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V. 62). 
   특이한 점은 모든 불법 기부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불법 자금
의 경우(예를 들어 £500이상의 금액을 익명으로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 기부자를 알 경우에는 그에게, 혹은 기
부가 이뤄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V. 56 & 57)
   정당과 회계국은 이와 같은 사항을 분기별로 4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표 13 
참조>). 단 총선거 경우의 1주일에 한번씩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V. 
63). 
13) 후보자 개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의 경우도 회계 보고 대상은 £50(8만 4천원 정도)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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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과 차입보고 기간과 시한

분기 모금과 차입 기간 보고 마감 시한
1분기 1월~3월 4월 30일
2분기 4월~6월 7월 30일
3분기 7월~9월 10월 30일
4분기 10월~12월 다음해 1월 30일

   또한 정당 재무담당자나 회계국은 ‘연간 회계보고’(annual statement of 
accounts) 의무도 진다. 정치 자금 모금과 차입 보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회계보고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II. 42). 정당의 연간 수입과 지
출이 £250,000(4억 2천여만원)이하일 경우는 회계연도 다음 해 4월까지, 그 이상일 
경우는 회계보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회계인(qualified auditor)의 감
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다음 해 6월 7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PPERA 
Part III. 43, 44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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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와 차입에 대한 보고 사항

   먼저 법적으로 허용된 기부를 받았을 경우 다음 <표 14>와 같은 내용을 보고해
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불법 기부에 대한 보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 기부 액수뿐만 아니라, 돌려준 대상과 일자까지 기록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표 14> 영국 정치자금 기부 유형과 보고 내용
기부
유형 합법적 기부 합법적 차입 불법적 기부

보고
내용

Ÿ 기부자 이름, 주소
Ÿ 기부자가 기업일 

경우 기업 등록 
번호 

Ÿ 기부액수
Ÿ 기부일자
Ÿ 사단법인일 경우 

사무실 주소

Ÿ 채권자 이름, 주소
Ÿ 채권자가 회사일 

경우, 회사 등록 
번호

Ÿ 차입 규모
Ÿ 부채 시작일
Ÿ 부채 만기일
Ÿ 이자율
Ÿ 담보 여부

Ÿ 기부 액수와 가치
Ÿ 기부가 이루어진 

방법
Ÿ 기부 받은 일자
Ÿ 돌려준 일자
Ÿ 돌려준 대상

   <그림 12>는 영국에서의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명세 보고 양식이다. 이름과 주
소, 기부자의 지위와 회사일 경우 등록 번호, 기부의 유증(bequest)여부, 기부액수
와 일자, 기부를 받은 사람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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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국에서의 기부자 신상명세 보고 양식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

3) 선거 자금 지출 규제와 보고

   이 밖에도 영국은 정당과 후보의 선거 자금 지출도 제한하고 있다(PPERA Part 
V. 75, 76, 79, 131). 즉 영국(UK) 의회 선거, EU 의회 선거, 국민투표
(referendum)에서 정당과 후보 그리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활동
하는 비정당 단체의 자금 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출제한은 ‘규제기
간’(regulated period)에 지출되는 자금을 모두 포함한다. 의회 선거의 경우 적어
도 선거일 전 365일이며, 다른 선거의 경우 대체로 4개월 간이다. 국민투표의 경우 
보통 10주에서 6개월이다.14) 
14)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 기간을 “long campaign”과 “short campaign”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출제한액이 상이하다.  “long campaign”은 선거 전년
도 12월경부터 정식 후보가 되는 기간으로 약 4개월간이다. “short campaign”은 정식 
후보가 된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다. 통상 정식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을 시작하
는 시점은 의회가 해산되기 25일전부터이다. 이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약 1.5개월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long campaign”의 경우 약 £30,700(약 5,200만원), “short 
campaign”은 £8,700(약 1,500만원)을 고정 비용으로 하고 여기에 선거구 유권자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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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경우 선거 자금 규제 기간은 통상 365일이다. 정당의 지출과 보고 규정
은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정당 선거운동 지출
이고 다른 하나는 후보자 지출이다. 전자는 정당과 정책을 알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고, 후자는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정당의 정치자금 관련 책임자는 등록된 회계책임자(registered treasurer) 혹
은 등록된 선거운동 담당자(registered campaign officer)이며, 보고는 선거 후에 
이루어진다. 단 선거 이후 30일 이내에 모든 청구서를 받아야 하며, 60일 이내에 
모든 지급이 이루어져 한다.
   정당 회계책임자의 선거 자금 기록과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15) 

Ÿ 지출내용
Ÿ 사용 용도
Ÿ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Ÿ 금액
Ÿ 미지급 상세 내역
Ÿ 명목지출(notional spending)
Ÿ £200(약 34만원) 이상 지출에 대한 영수증 혹은 청구서

4)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 공개 

   PPERA Part III. 46에 의하면 정당의 회계보고는 ‘공적 감시’(public inspection)
가 가능하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선거위원회(Electoral 

일정액수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5)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자금 모금과 지출에 대해서는 후보에 의해 지명된 대리인

(agent)이 주로 회계 책임을 진다. 지출은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어한다(단 후보 개인은 
£600까지만 지출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20(약 3만 4천원)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영
수증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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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는 정당과 개인의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일반 유권자, 시민단체, 언론 등
이 용이하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13>는 선거위원회 홈
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기부자 현황의 일부이다. 

<그림 13> 기부자 현황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

   <그림 14>와 <그림 15>는 위 화면에서 각각의 건을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
부 건 별 상세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기부 형태와 금액, 그리고 기부 일자와 처리 
일자, 기부자의 유형, 회사일 경우 회사명과 소재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특
이한 점은 기부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는 공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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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부자 상세현황 - 기업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

<그림 15> 기부자 상세 현황 - 개인

출처 :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www.electoralcommission.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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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모금과 지출에 대한 처벌 장치

   영국 선거위원회는 지금까지 정리한 정치자금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적
발할 경우 제재와 처벌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PPERA Part X. 146). 하나는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적 결정에 의해 ‘제재’(sanction)하는 것이다. 
   첫째, 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제
재조치를 취한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기부나 대출이 있을 경우 민사(civil law) 
법원에 제소하며, 몰수 조치를 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둘째, 자체적 처벌 장치인 ‘제재’이다. 이에는 벌금 조치 혹은 법 준수 촉구 조
치, 복구 혹은 반환 조치 등이 포함된다. 먼저 벌금 조치의 경우 법 위반 정도에 따
라 벌금의 수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고정 벌금 조치(fixed monetary 
penalties)’의 경우 벌금 액수는 £200(약 34만원) 정도로 14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다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변동 벌금 조
치’(variable monetary penalties)로   £250(약 42만원) ~ £20,000(3천 4백만 원)
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준수 촉구 조치’는 법 위반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통지하여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복구 혹은 반환 조치’는 법 위반 주체에
게 법 위반 이전 상태로 회복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위의 벌
금 조치와 병행해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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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

1) 영국 정치자금 제도의 특징

   지금까지 영국 정당의 정치 자금과 모금, 그리고 지출과 투명성 관련 규제와 제
도를 현황과 함께 정리했다. 전체적으로 영국의 사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2000년 관련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자금과 모금에 있어 ‘자유주
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치자금’ 혹은 ‘선거자금’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모두 정치
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부와 모금 제한액이 없다는 점도 그렇다. 법적으
로 허용된 기부자 유형도 매우 폭넓다. 회사와 법인, 그리고 노동조합 등 단체도 기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출 또한 선거 비용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
유롭게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둘째,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정당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지 않는다. 즉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은 국가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정당의 재원 현황에
서도 보았듯이, 상당 부분의 재원을 당비나 소액 기부가 아닌 고액 기부나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투명성’ 규제, 즉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기록 및 보고와 관련된 제도는 상
당한 정도로 규제적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기부와 차입의 경
우 매우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불법적
인 자금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한 점이다. 정치 자
금 모금 현황에 대한 보고도 1년에 4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정 금액 미만(£500 미만)은 정치자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음성적 기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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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있으나, 보고 내용의 구체성과 횟수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접근성과 활용의 용이성
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영국 선거위원회에서는 각 정
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금 내역과 지출의 구체적 내역을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검색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
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어떠한 성격의 자금이 언제 누구에게로 제공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 정치자금 제도의 특징과 제도 개선 방향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지금까지 살펴 본 영국 사례와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즉 영국의 경우 자금 기부, 모금 지출 등은 매우 자유주의적인데 반해 
투명성은 강하게 규제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반된 성격의 제도
를 운용하고 있다. 먼저 정치 자금 모금과 기부 관련 제도는 여전히 규제적이다. 모
금과 기부 한도를 두고 있으며(『정치자금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기업과 노동
조합 등 단체의 기부도 금지하고 있는 등 기부자 자격도 제한하고 있다(『정치자금
법』제31조). 그리고 그 동안 정당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선거자
금도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9조). 특히 『공직선거법』제120조
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용’을 나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실질적
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이러한 과도한 비현실적 규
제는 결국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기부와 모금에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 정당의 경우 영국과 달
리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4년 중앙당 



- 73 -

수입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61%, 새정치민주연합은 56%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
당했다. 기탁금 수입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 정당은 수입의 60~70%를 공적 자금으
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p. 502). 이러한 한국 정당의 
재정 구조는 정당과 시민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로 말미암아 
정당의 정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영국에 비해 한국의 투명성과 공개 관련 규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
다. 먼저 선거의 경우 영국은 선거 운동 기간을 길게 규정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모
금과 지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선거에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을 거의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선거 운동 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
어 실질적 자금의 유통과 지출 경로를 모니터링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공개 규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경우 자금 기부와 모금 현황을 상시적으
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3개월 동안만 공고하
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도 검색 등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치자금법』제42조). 또한 고액기부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정치자금법』제40조에 의하면, 정당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회 30
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
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업 · 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로는 기부자의 소속이나 지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자금의 모니터링
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불법 자금에 관한 관리도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제11조 ④항에 의
하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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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 개선은 기부와 모금은 현재
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반면 투명성과 공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경우 이에 대한 기부
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당의 국고 보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과 
시민들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정당의 역할이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
다는 사실은 정당 후원회가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
를 들어 법인과 단체의 기부 금지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강한 불
신에 의해 탄생한 제도로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모
금과 기부, 그리고 지출과 관련된 영국의 자유주의적 제도는 한국이 전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소액기부자가 아닌 고액기부자와 법인, 
단체에 재정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따라서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에서 한국의 정당 후원회는 소
액 기부를 통한 모금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
서 언급했던 International IDEA의 제언처럼,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의 적절한 균
형이 정당의 지지기반 확대와 역할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고보조금 지급 기
준을 정당 후원회 모금액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소액 다수 기부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으로서 영국과 달리 국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현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 지급액의 일부를 독일
과 같이 정당 후원회에 대한 소액 기부 모금액에 매칭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후원
회의 모금 활동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환불제도’(refund system)을 도입해 시민들의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
브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세액공제’ (tax credit) 방식으로 기부 활성화를 유
도하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으로 초과하는 금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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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미만까지는 15%, 3,000만 원 이상은 기부금액의 25%의 범위에서 정치
자금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그러나 이 제
도는 학생, 전업 주부, 퇴직자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는 혜
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환불제도를 통해  소액을 기부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 전액을 돌려받는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소
액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당 후원회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신뢰 회복에 근
거할 때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금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
로써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자금
의 투명성 확보 부분 – 예를 들어 정치자금 조달 내역 보고와 공개 - 에서 한국의 
정치자금법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투명성 관련 제도는 좋은 출발점을 제
공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보고의 구체성과 적시성,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
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 금액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신상 명
세는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영국 사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액의 익명 기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부도 그 구체적인 액수와 기부 경
로, 기부 날짜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기간도 현재의 1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하여 정치자금 유통 과정을 적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계보
고 내용을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도록 공개해야 하며, 그 방식도 일반 시민이나 언
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쉽게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 또한 정당 자체적으로 모금과 지출에 대한 기록 내용과 방식을 투명성
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규화하고 회계 감사도 기업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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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연구: 독일과 일본 정당자금 조달, 지출 그리고 투명성 
강화

1. 정당후원회 부활과 사례연구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7년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12.23 결정 2013헌바168, 
개정시한 2017. 6. 30).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당후원회 금지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7
년 6월 정당후원회 부활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조달, 지출, 그리고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다. 즉 정치자금 조달의 차
원에서 정당후원회 후원금, 국고보조금, 기탁금 등 현행 정치자금 조달에 관한 사
항이 전반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정당후원회 모금액, 국고보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체적 
사항뿐만 아니라 정당의 자생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매칭펀드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도당을 비롯한 구·시·군당 설치 허용 
등 정당 조직개편 논의와 병행하여, 이들 지역정당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활한 조달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장은 정당 후원금으로 표시되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정치부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투명성 방안을 강구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
고자 한다. 

독일과 일본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양국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이고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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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정치자금의 주요 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시각 차이와 이에 따
른 정치자금제도 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정치자금을 표현의 자
유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서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정치자금을 규제해야 될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정치자금의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정당 간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자금 영역
에 있어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통한 균등을 추
구하며, 선거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김현태 2007). 

본 연구는 유사한 정치체제에서 상이한 정치자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다가올 정치후원회 부활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국가에 있어서 정치후원회에 대한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도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 정당후원회 수입의 주
요 수입원인 국고보조금 운용에 관한 제도, 특히 정당의 자구적 노력이라는 측면에
서 제도의 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독일과 일본 정치자금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함으로써, 한국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른 제도적 구상(構想)과 개정 시안(試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표현의 자유가 중심인 정치자금제도: 독일 

1) 독일의 정당후원회 제도

독일의 정치자금제도는 나치당이 언론 및 중공업 등으로부터 막강한 재정적 지
원을 받음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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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유진숙 2009).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반정당적 정치문화 해소를 위한 방
안으로 소액 다수의 정당후원회 활성화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동의하기
에 이르렀다. 즉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
고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도출했다(유진숙 2009). 또한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액의 한계를 없애고 소액 기부를 촉진하는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정당후원회
를 활성하고자 했다(안청시 2002; 이승현 2013; 유진숙 2009). 무엇보다도 이와 같
은 동의는 정치자금 스캔들과 같은 사건에 따른 결과이기 보다는, 정당 간 ‘협의’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유진숙 2012). 

독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국고보조금, 정당후원회 기부금 그리고 당비이다. 
국고보조금 지급이 당원에 의한 당비와 정당후원회 기부금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
에, 당비와 기부금의 비율, 그리고 국고보조금 비율은 상호 연동되어 있다.

<표 15> 독일 정당의 재정구성
연대 당비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1960년대 19.8 26.2 37.8 16.2 
1970년대 26.7 27.3 30.4 15.6 
1980년대 31.4 22.8 33.5 12.3 
1990년대 36.9 20.6 30.5 12.0 
2000년대 38.5 19.9 32.2 9.4 
전체 평균 30.7 23.4 32.9 13.0 

출처: Koβ (2008), p. 118. 유진숙(2012) <표 2>에서 재인용.

1960년대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
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정당들 간의 기부금 차이로 인하여 도입된 다른 지원들(기
회균등지원금, 기본지원금, 정당재정지원금, 정당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세금면제
혜택 등)까지 포함하면 1980년대 국고보조금 의존율은 60% 이상을 상회한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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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12).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협의의 범주, 즉 직접적인 정당 국고보
조금만을 의미하는 경향에 따라 볼 때, 독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율은 30% 안
팎의 규모이다.

정당의 수입원 중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금과 당비이
다. 이 두 부분의 비율을 합하면, 정당 수입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후원회 기부금 구조를 분석한 코스에 따르면, 기부금 중 개인 소액 기부가 압도적
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Koβ 2008, 유진숙 2012, 256쪽에서 재인용), 소액 다수
의 정치자금제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나아가 당비 비중 또한 국고
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서 정당후원회 기부금 비율을 앞서
고 있다.

1994년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안착된 독일 정당후원회 제도의 특징은 정당후원
회에 대한 기부금 제한액과 정당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독일 
또한 소액 기부금을 장려하고 고액 기부금을 규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안청
시 2002).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독일의 정치자금제도는 정치부패의 가능
성을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법인에 의한 정당후원회 기부도 마찬가지이다.17) 

독일 정치자금제도의 기조는 소액 기부금을 장려하고 고액 기부금을 규제하는 
것이다(안청시 2002). 그러나 기부자의 기부금액을 제한하거나 정당후원회의 모금 
한도액을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에, 기부금액 
및 모금한도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안청시 2002; 유진숙 2009). 다만 독일은 소
액 기부금 촉진 제도를 통하여 소액 다수의 기부금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6) 예를 들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개인 소액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에서 90%
였다(유진숙 2012, 256쪽).

17) 법인의 정당후원금 지급이 경제적 불평등을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한다는 의견이 있으
나, 현실적 실행의 어려움으로 금지 보다는 규제로 방향성을 정하였다. 단 공기업의 정
당후원금 기부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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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차원에서 소액 기부금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세제 혜택이다. 정치자
금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세액감면과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공제 두 가지이다
(이승현 2013). 전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34g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의 50%까지
를 세액감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최대 825유로까지만 세액을 감면해 
준다. 단 부부 합산의 경우, 세액감면액은 최대 1,650유로이다. 또한 정당후원회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정당후원회 기부금이 세액감면액을 초
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의 2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 연간 1,650유로까지이다. 단, 부부합산의 경우
는 최대 3,300유로까지 소득공제한다. 다만, 고액 기부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
당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연간 1,650유로까지 인정하며, 부부 합산의 경
우, 소득공제액은 3,300유로까지 인정한다(소득세법 제10조b 제2항).

개인과 같이, 법인도 기부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만 개인 기부금에 대한 촉진제도와 달리 법인에 대한 기부 촉진제도는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정당 차원에서도 소액 기부금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정당 득표수와 정당의 수입에 따른 매칭펀드 원칙에 따라 지급
된다. 이때 정당의 수입이란 당비 및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금을 의미하며, 당비 
및 기부금 금액 1유로당 0.38 유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단, 자
연인으로서 기부금이 3,300유로가 넘는 경우 초과금액은 매칭펀드 대상에서 제외
되며, 법인에 의한 기부금은 매칭펀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펀드 방식 지급은 정당으로 하여금 3,300유로 이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부금과 같이, 정당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액수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설정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당 정치자금의 주요 사용처도 조직운영비와 선거비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선거가 없는 해에는 총지출의 60%가 조직운영비에 사용되는 반
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비용 지출이 총 지출의 40% 수준에 이르러 조직운영
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청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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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국고보조금 제도

독일 국고보조금의 제도적 틀은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1994년 정당개정법
을 토대로 두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원칙은 정당 국고보조의 원칙, 시민사회 
근거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다(유진숙 2009, 245-246쪽). 정당 국고보조의 원칙이
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개입하는 조직으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
체 역할을 하기에, 국가는 정당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적 보조를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시민사회 근거의 원칙이란 정당은 당원 및 시민들에게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정당에게 최소한의 정당 건립 및 유지 그리고 이의 활동 가능성을 보장해야하는 원
칙이다. 물론 이때의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균등한 재정 조
건이 극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평등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수혜 자격은 연방의회선거나 유럽의회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의 
0.5% 이상을 획득하거나, 주 의회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 또는 직접 출마
자에 대해서는 1기표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다(안청시 
2002; 배정범 2012; 이승현 201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지급의 상대적 상한선과 절대적 상한선 하에서,  
매칭펀드 원칙에 따라 지급된다. 상대적 상한선이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
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정치자금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고보조의 금액은 정당 총 수입의 50% 이내이어야 한다(정당법 제18조 제5항). 
이는 정치자금조달에 있어서 국고보조 보다 정당의 자체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유진숙 2009), 이에 따른 정당별 국고보조금액의 
차이는 수용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상한선은 국가가 모든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총액이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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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정당에게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국가보
조금의 연간 최대 한도액은 2011년 1억 4,190만 유로, 2012년 1억 5090만 유로였
다. 이 액수는 물가지수와 연동하여 변동된다. 절대적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는 정
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정당의 기능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유진숙 2009).

끝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칙은 정당의 자구적 노력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국고보조금은 정당법 제18조에 따라 정당 득
표수와 정당의 수입에 따라 매칭펀드의 형식으로 지급된다(안청시 2002; 이승현 
2013).18)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 비례대표명부 득표수와 정당의 수입에 따
라 지급된다. 정당비례대표명부 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은 400만 표까지는 
유효득표수 1표당 0.85유로를, 그 이상의 표에 대해서는 1표당 0.70유로가 지급된
다. 만약 정당의 비례대표명부가 없는 주(州)에서는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얻은 유효득표수 1표당 400만 표까지는 0.85유로를, 그 이상에 대해서는 0.70유로
가 지급된다. 

정당의 수입은 당비(일반당원당비, 의원특별당비) 및 정당 기부금을 의미한다. 
정당의 수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은 당비 및 정당 기부금 금액 1유로당 0.38유
로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한다. 단, 자연인으로서 기부금이 3,300유로가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매칭펀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
급된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비중은 <표 16>과 같다.

18)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과 선거공영제는 주요 정당의 카르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
나, 매칭펀드 원칙의 도입으로 이를 완화하고 군소정당 진입을 유리하게 한다는 평가가 
있다(안청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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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독일 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중
(단위: 유로, 괄호 안은 %)

정당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CDU

(기독교 
민주연합)

43,593,639.91
(29)

41,905,936.83
(26)

42,892,692.46
(31)

44,641,547.45
(42)

SPD
(사회민주당)

43,488,488.95
(26)

39,637,451.42
(23)

38,975,194.80
(26)

42,407,424.88
(27)

Die Linke
(좌파연합)

9,465,698.47
(38)

10,705,921.97
(39)

10,835,567.16
(39)

12,130,761.23
(42)

Gru..ne
(녹색당)

10,209,852.21
(37)

11,095,447.40
(36)

11,415,217.32
(37)

13,814,822.37
(38)

CSU
(기독교

사회연합)
11,280,535.48

(22)
11,708,611.00

(28)
9,610,057.63

(27)
10,411,577.43

(28)

FDP
(자유민주당)

10,138,015.16
(32)

12,644,177.22
(29)

13,403,479.99
(39)

13,588,556.74
(40)

출처: 이승현(2013, 13쪽)을 재구성한 표임. 

<표 16>의 주요한 특징은 정당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비율
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2013년 선거에 따른 독일 연방의회 의석수를 볼 때, 독일의 
주요 정당은 기독교 민주연합(631석 중 255석)과 사회민주당(193석)이었다.19) 그 
뒤를 이어 좌파연합(64석), 녹색당(63석), 그리고 기독교 사회연합(56)이 있었다.20) 
19)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독일의_정당_목록), 방문일은 2016년 6월 

22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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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정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을 보면, 2008년의 경우에도, 2009년의 경우
에도, 2010년의 경우에도, 2011년의 경우에도 주요 정당의 비율이 소수 정당에 비
해 높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30% 안
팎의 의존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은 정당 총 수입의 50% 이상은 정당
의 자체적 노력에 기인해야하는 독일의 국고보조금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독일의 정치자금 공개 제도

독일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무제한적 기부, 법인에 
의한 기부 허용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확보하되, 이러한 사적 기금에 대
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당에게 정치자금의 수입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물론 사적 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앞서의 설명
과 같다. 

정치자금 공개 제도에 따라, 정당후원회의 수입과 지출 보고는 의무화되어 있으
며, 이의 내역은 인터넷에 상시 공개된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 공개의 근거는 
1983/84년 기본법 개정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당이 공공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데에 있다.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공개의 주체는 정당이다. 개인 기부자의 경우, 연간 1만 
유로 이상 기부자는 연말에 의회공보를 통한 실명 및 액수가 공개된다. 단, 5만 유
로 이상 기부자는 정치자금의 기부 내역이 즉시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 연간 
12,000 유로 이상 기부한 경우 실명 및 액수 공개된다. 

정당은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
다(배정범 2012).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는 정당에게만 있으

20) 자유민주당은 2013년 독일 하원의원 선거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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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1) 회계보고서는 회계연도 말까지 작성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정당법 
제3조 제1항; 배정법 2012에서 재인용). 제출방식은 문서형태이다. 회계보고서에는 
당원 당비, 자연인의 기부금, 법인의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항목이 있다. 
제출된 정당후원회의 회계보고서는 매년 2월, 2년 전까지의 회계보고서가 연방의
회 공식문서로서 공개된다. 예를 들어, 2012년 2월 14일에는 2010년의 회계보고서
가 공개된다.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는 일부 공개가 아닌 회계보고서 서식 내 모든 
내용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과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상충
되는 가치로 인해, 연간 10,000유로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정보 제출의 의무
가 없다. 다만 정당 기부금 및 소속 정당 의원들에 의한 기부금이 연간 총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성명, 주소, 전체 액수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건당 50,000유로가 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수령 즉시 연방의회 의장에게 후원자의 성명, 주소, 전체 액수를 공개하고, 
연방의회 공식문서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배정범 2012).

독일 정치자금제도에는 정당후원회에 대한 감사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연방대
통령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당법 제18조 제6항). 또한 연방 차원의 정당재정위원회와 주 차원의 정당재정감
독부, 특히 주의 정당재정감독부는 기업의 불법기부를 감시하고 불법행위 발각 시 
공개입찰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투명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안청시 2002).

그렇지만 독일의 정당후원회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정치부패의 방지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독일의 정치자금제도 또
한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청시 2002). 특히 미국의 경우와 달리, 
21)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 자신에게 기부된 개인적 후원금을 별도의 회계장부에 정리할 의

무는 있지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단, 1회 기부금 또는 동일한 기부자의 연간 기부금이 
10,000유로를 넘는 경우 그 액수와 출처를 연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내용은 
연방의회 의장을 통해 공표된다(배정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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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보고가 문서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정
치자금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중립적 통제기구의 권한
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연방차원에서 구성된 정당재정위원회의 통
제와 권고에 대한 강제력이 미흡함에 따라, 권고가 단지 권고만으로 끝나는 등 통
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안청시 2002). 

3. 규제중심의 정치자금제도: 일본 

1) 일본의 정당후원회 제도

일본의 정치체제는 독일과 같이 정당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이다. 그
러나 정치자금에 대한 시각은 상이하다. 독일의 경우 정치자금을 정치적 표현의 자
유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반면, 일본은 정치자금을 규제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
다. 이와 같은 시각 차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치자금 스캔들, 예를 들어 
1980년대 말 리쿠르트사건, 1990년대 초 사가와규빈 스캔들 등으로 인해 정치자금
은 정치부패의 온상이며, 따라서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은 정치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정당교부금(국고보조금의 일
본 명칭) 제도를 신설했다(이애림 2013). 일련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후보자에 대한 
기업·단체 기부금 금지를 규정하고, 정당에 대한 정당교부금 지급이라는 「정당조성
법」을 1994년 제정하게끔 했다(고선규 2012).22)  

일본의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규정법」,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당조성법」
에 규정되어 있다. 정치단체에 의한 기부금 모금 규정은 「정치자금규정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관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
22) 단, 여기서 유념할 점은 후보자에 대한 기업·단체 기부금은 금지되었지만, 정당에 대한 

기업·단체 기부금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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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당교부금은 「정당조성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문현 2013). 
일본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독일과 유사하게 당비, 기부금, 정당교부금, 기타 수

입 등이다. 2013년과 2014년 일본 정당의 수입 구성비는 <표 17>과 같다.



- 88

 

-

<표 17> 일본 정당의 수입 구성비 
(단위: 천엔, %)

　 　 수입액 당비 기부금
사업수익 차입금

본부 
지부교부
금수입

기타수입
　 　 개인 법인기

타단체 정치단체 정당익
명기부 계 정당교부금 기타 계

자
유
민
주
당

2014 23,427,647 803,325 344,700 2,224 2,300,000 　 2,646,924 355,320 1,000,000 　 15,783,660 2,838,418 18,622,078 
구성비 100.0 3.4 1.5 0.0 9.8 11.3 1.5 4.3 　 67.4 12.1 79.5 
2013 23298014 787,972 328,500 2,050,000 2,378,500 347,179 　 15,058,582 4,725,781 19,784,363 
구성비 100.0 3.4 1.4 8.8 10.2 1.5 　 64.6 20.3 84.9 

민
주
당

2014 7,789,943 232,757 1,851 2,122 　 　 3,973 4,299 　 25,294 6,692,883 830,737 7,523,620 
구성비 100.0 3.0 0.0 0.0 0.1 0.1 0.3 85.9 10.7 96.6 
2013 9,426,548 218,508 1,861 1,000 2,861 4,272 39,534 7,774,944 1,386,429 9,161,373 
구성비 　 2.3 0.0 0.0 　 　 0.0 0.0 　 0.4 82.5 14.7 97.2 

공
명
당

2014 13,138,066 1,277,092 12,440 8,910 1,760 23,110 8,553,911 149,733 　 2,600,037 534,184 3,134,221 
구성비 100.0 9.7 0.1 0.1 0.0 0.2 65.1 1.1 　 19.8 4.1 23.9 
2013 1,4267,053 1,293,340 306,707 306,707 9,096,921 296,016 　 2,574,747 699,321 3,274,068 
구성비 9.1 2.1 2.1 63.8 2.1 　 18.0 4.9 22.9 

사
회
민
주
당

2014 974,106 147,200 5,985 　 　 　 5,985 337,933 　 703 429,138 53,147 482,285 
구성비 100.0 15.1 0.6 0.6 34.7 0.1 44.1 5.5 49.5 
2013 1,080,316 155,190 6,010 6,010 363,985 2,506 494,344 58,282 552,626 
구성비 　 14.4 0.6 　 　 　 0.6 33.7 　 0.2 45.8 5.4 51.2 

출처: 2015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 개요(http://www.soumu.go.jp/senkyo/seiji_s/data_seiji/index.html, 방문일: 2016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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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정당교부금, 정치단체에 의한 기부금 그리고 당비이
다. 특히, 일본 정당의 정당교부금 의존율은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경우 60%
를 상회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8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소수 정당인 공명
당과 사회민주당의 경우, 주요 정당과 비교해서 낮은 정당교부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정당에 의한 사업수익과 당비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고 있
으며, 당비 또한 주요 정당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7>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정당의 수입원 중 정치단체에 의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본에서 정치단체란 정당, 정치자금단체(정당을 위해 자금 지
원을 목적으로 구성되고 정당에 의해 지정된 단체), 그 밖의 정치단체(공직후보자 
자금관리단체, 정치자금 파티개최단체 등)를 의미한다(고문현 2013, 234쪽). 즉 정
당의 수입원 중 정치단체 비중은 정당의 수입원 중 정당에 의한 자구적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비중은 자유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은 당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당비 비중은 3.4% 정도이며, 민주당의 
경우도 2013년 2.3% 그리고 2014년 3.0%였다. 이와 같이 정당의 자구적 노력이 
저조한 이유는 정당에 의한 자금 마련이 정당교부금이나 다른 기타 정치자금과 연
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정당교부금 지급은 독일과 달리 의원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당은 자구적 노력 없이도 정당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본 정당후원회 제도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기부자의 기부한도 금액은 있으나, 
정당 모금액에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는 개인, 회사, 노동조합, 기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는 기부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 
연간 2,000만엔을 정당 및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모금액
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은 사적 기금을 충분한 정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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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표 18> 일본의 기부금 제도

기부자 수령자
(한도 관련 요소) 연간한도액

개인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2,000만 엔
자금관리단체 등 그 외의 자 1,000만 엔

회사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자본 또는 출자금액)

50억 엔 이상 3,000만 엔
10억 엔 이상
50억 엔 미만 1,500만 엔
10억 엔 미만 750만 엔

노동조합 
또는 

조합단체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조합원수)

10만 명 이상 3,000만 엔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1,500만 엔
5만 명 미만 750만 엔

기타 단체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전년도 연간경비금액)

6천만 엔 이상 3,000만 엔
2천만 엔 이상
6천만 엔 미만 1,500만 엔
2천만 엔 미만 750만 엔

출처: 고문현(2013) <표 18>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일본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단체가 “정치자금파티 제도”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문현 2013). 정치자금파티란 정치단체에 의해 개최된 행사로서 
파티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고, 당해 행사에 필요한 경비금액을 뺀 잔액을 당
해 행사를 개최한 자 또는 그 밖의 자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지출(또는 기부)하는 것
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출판기념회, 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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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파티의 유형들이다. 물론 정치자금파티에 있어서도 일반 기부금 제도와 유
사한 제한이 있다. 한 번의 정치자금파티에서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50만 엔을 넘
어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익명 등에 의한 지불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와 같
이 정치자금파티를 통한 모금액의 제한은 없다.23)

일본에 있어서도 독일과 유사하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한
국재정학회 2010). 소득과세 상 혜택은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에 의한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특별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  
세액공제의 경우, 그 해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 합계액(상한 총소득금액의 40%)에
서 2천엔을 뺀 금액의 30%를 정당 등 기부금특별공제액으로 한다. 소득공제의 경
우, 소득의 40% 한도에서, 20%를 일률적으로 적용 받고 있다(한국재정학회 2010, 
42-43쪽). 

그렇지만 일본의 기부금 세제 혜택은 독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
우 기부금의 5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 약 30%만이 세액 
감면된다. 또한 독일과 달리, 일본의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 상의 혜택이 있다. 
다만 개인기부와는 달리 법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별조치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 법인의 손금산입한도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재정학회 2010, 46쪽).24) 

이와 같은 일본 정당후원회 제도를 고려해 볼 때, 정당후원회 수입의 상당 부분
이 사적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표 18>과 후술하는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정당에 있어서 사적 기금은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23) 일본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특정한 규제가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유권자 수 × 일정금액 + 고정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상한액은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재정법학회 
2012, 29쪽).

24) <자본금등의 액 × 당기월수/12 × 2.5/1,000  + 소득금액 × 2.5/100 > × 1/2를 손금
한도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재정학회 2010, 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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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당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원은 국가에 의하여 지
급되는 정당교부금이다. 

독일과 일본은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정당에 의한 모금한도액이 설정되
지 않은 국가이면서도, 국고보조금(또는 정당교부금)의 의존비율에 차이를 보이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의 경우 30% 내외의 국고보조금 의존율을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 자유민주당은 60% 내외, 민주당은 80% 안팎의 의존율을 보이
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서 일본 정당교부금 제도를 살펴보면서, 이에 답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정당교부금 제도

일본의 정당교부금은 리쿠르트 사건 등에서 불거진 기업·단체와 정당 간의 유
착 관계를 청산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할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선규 
2012).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당교부금 지급을 통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정당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
당교부금 지출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유를 허용하되, 용도별 사용이 회계보고를 
통해 국민적 감시 하에 놓이게 하는 제도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25)

정당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법인자격을 획득한 「정치자금규정법」 상의 
정치단체임과 동시에, 다음의 (1)과 (2)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소속 의원이 5인 이상
(2) 유효득표율 2% 이상
- 직전의 중의원 총선에서 소선거구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2% 이상 유효득표

율을 획득한 정당

25) 정당교부금의 지출용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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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또는 전전의 참의원 통산선거에서 소선거구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2% 
이상 유효득표율을 획득한 정당

정당교부금의 총액은 인구(최근 관보에 공시된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른 확정 수)
에 250엔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정해진다.26) 예를 들어, 2010년 국세 조
사인구에 따라 정당교부금 총액을 계산하면, 약 320억 엔이 된다(205엔
×128,057,352명=32,014,338엔). 

정당교부금은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정당교부금 총액의 2분의 
1은 의원수 비율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득표수 비율로 한다. 의원수 비율이란 
소속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수에 따라 교부되는 정당교부금을 의미하며, 득
표수 비율이란 총선거 또는 통상 선거의 득표수에 따라 교부되는 정당교부금을 의
미한다. 그러나 독일의 매칭펀드 원칙과 같은 정당의 자구적 정치자금 조달 노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의원수 비율과 득표수 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표 19>
와 같다. 

26) 총무성 자치행정국 선거부 정당조성실 발간. 「정당조성제도의 개요」. (출처: 
http://www.soumu.go.jp/senkyo/seiji_s/seitoujoseihou/pdf/seitoujoseiseido.pdf, 
방문일: 2016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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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당교부금 지급 방식
구분 계산방식

의원수 비율
(정당교부금 총액의 1/2)

의원수비율 총액×신청한 정당 의원 수 전체 합계
각 정당 의원수   

①

득표수 
비율

(정당교
부금 

총액의 
1/2)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전 선거>

소선
거구

득표수비율총액× 

×득표율

② a

비례
대표

득표수비율총액× 

×득표율

② b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전 선거; 
전전 선거>

소선
거구

득표수비율총액× 

×전전전 선거 득표율의 평균

② c

비례
대표

득표수비율총액× 

×전전전 선거 득표율의 평균

② d
정당별 정당교부금 분배액 ① + ② a + ② b + ② c + ② d

신청한 정당의 전체 득표수 합계
해당 정당의 득표수

예를 들어, 정당교부금 총액이 200억 엔이고, A 정당의 의석수 비율이 0.3이면 
의원수 비율에 따른 정당교부금은 30억 엔이 된다(100억 엔 × 0.3). 한편 득표수 
비율의 경우, 동일한 정당교부금 총액에서 중의원 득표수 비율이 소선거구, 비례대
표 모두에서 0.4(직전 선거 비율), 그리고 참의원 득표수 비율이 소선거구, 비례대
표 모두에서 0.2(직전 선거와 전전 선거의 평균 비율)이면, A 정당의 정당교부금 금
액은 30억 엔이다<(100억 엔 × 1/4 × 0.4)+(100억 엔 × 1/4 × 0.4)+(100억 엔 × 
1/4 × 0.2)+(100억 엔 × 1/4 × 0.2)>.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A 정당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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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당 정당교부금 수입총액 퍼센트

1999 
자유민주당 14897 25020 59.5%

민주당 6927 8452 82.0%
공명당 3332 16941 19.7%

사회민주당 2114 3872 54.6%

2000 
자유민주당 14538 27110 53.6%

민주당 7650 10990 69.6%
공명당 3122 15907 19.6%

사회민주당 2251 4422 50.9%

2001 
자유민주당 14535 24428 59.5%

민주당 8402 11053 76.0%
공명당 2899 17217 16.8%

사회민주당 2154 4022 53.6%

2002 
자유민주당 15164 22926 66.1%

민주당 8719 10661 81.8%
공명당 2906 15384 18.9%

사회민주당 1792 3307 54.2%

정당교부금 총액은 60억 엔이 된다.
<표 20>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정당 수입 중 정당교부금 비율을 서술한 

표이다.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정당들은 대체로 유사한 의존율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당의 경우 50% 안팎의 의존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민주당은 
80% 안팎의 의존율을, 공명당은 20% 미만의 의존율을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50%
를 다소 상회하는 의존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정당 자체 사업에 의한 의존비
율이 높은 공명당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정당들은 국고에 의한 정당교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0> 일본 정당의 정당교부금 의존 비중
(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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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당 정당교부금 수입총액 퍼센트

2003 
자유민주당 15398 25697 59.9%

민주당 9683 11442 84.6%
공명당 2931 17409 16.8%

사회민주당 1686 2761 61.1%

2004 
자유민주당 15534 26415 58.8%

민주당 11820 14137 83.6%
공명당 2987 16202 18.4%

사회민주당 1112 2137 52.0%

2005 
자유민주당 15780 26229 60.2%

민주당 11765 14075 83.6%
공명당 2944 16134 18.2%

사회민주당 1022 2048 49.9%

2006 
자유민주당 16847 26161 64.4%

민주당 10479 12502 83.8%
공명당 2859 14439 19.8%

사회민주당 1006 1955 51.5%

2007 
자유민주당 16596 25294 65.6%

민주당 11064 13148 84.1%
공명당 2806 15096 18.6%

사회민주당 968 1893 51.1%

출처: 고선규(2012), <표 5>를 수정함.

정당에 지급된 정당교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정당은 공개의 
책임이 있다(이애림 2013).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규정법」에서 규정하는 
회계장부와 별개로 정당교부금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지출을 게재해야 한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건 5만 엔 이상의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의 경우,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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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 영수증 
등의 잔고증명서를 보고서 요지의 공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 일본의 정치자금 공개 제도

일본의 정치자금제도는 독일, 한국과 같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치자금 공개 제도의 근거는 다른 국
가와 같이 정치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적 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있다. 그렇
지만 한국과 유사한 정치자금 공개 제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부패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문현 2013).

정당을 포함한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기부액수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포함
한 회계보고서를 작성·비치하고 도도부현 선거관리원회 또는 총무대신에게 제출해
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홍성협 2012).

Ÿ 당비와 회비: 건수, 금액, 납부일자
Ÿ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업, 기부 금액, 기부일자; 기부자

가 단체인 경우, 명칭, 사무소주소, 대표자 이름, 기부금액, 기부일자
Ÿ 기부를 알선한 자에 관한 인적사항: 기부를 알선한 자의 이름, 주소, 직업, 

기부 금액, 기부일자; 기부 알선자가 단체인 경우, 명칭, 사무소주소, 대표자 
이름, 기부금액, 기부일자

Ÿ 기관지 발행 수입: 금액과 수입일자
Ÿ 정치자금파티 수입: 정치자금파티 개최의 명칭, 개최 연월일, 개최장소, 수

입 금액 등을 기재하고 이와 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이름, 주소, 직
업, 해당 금액, 일자 등을 기재함

Ÿ 정치자금파티와 관련하여 대가를 알선한 자에 관한 인적사항: 알선자의 이
름, 주소, 직업, 해당 금액,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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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서를 12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도도
부현 선거관리위원회나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계보고서 제출시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치자금적정화위
원회에서 관장하며, 회계장부는 회계보고서의 요지를 공표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
해야 한다. 그렇지만 회계보고는 온라인 보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만 권고할 뿐, 
의무보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홍성협 2012). 

총무대신이 관할하는 정치단체는 「정치자금규정법」에 의해 매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문현 2013). 총무대신 관할 정치단체가 제출한 수
지보고서는 총무성이 그 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교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보고서는 총무성 웹페이지에 상시 공개된다.27) 

한편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정치단체도 매년 수지보고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정치단체가 제출한 수지보고서는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는 매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 정치단체와 관계있는 모든 수입, 지출 내지 자산 등
의 상황을 기재한 수지보고서를 다음년 3월말까지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
는 총무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기부: 매년 5만 엔을 초과한 기부자의 성명 등
Ÿ 정치자금 파티: 1회 정치자금 파티 시 20만 엔을 초과한 자의 성명 등
Ÿ 지출: 정치활동비 중 1건당 5만 엔 이상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등

정치단체의 수지보고서 요지는 관보 또는 도도부현의 공보로 11월 30일까지 공
표된다. 또한 정치단체의 수지보고서는 수지보고서의 요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3년
간 누구나 열람 또는 복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7) 관련 웹페이지는 http://www.soumu.go.jp/senkyo/seiji_s/seijishikin/ (방문일: 2016

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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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같이 일본도 2007년 12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따라 감사기관을 제도
화하였다. 총무대신 산하의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는 총무대신이 임명하는 비상근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정치자금 감사를 위한 지침과 정치자금 감사 인력에 대
한 등록과 연수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4.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2017년 정당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정치자금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정당후원
회 부활에 따라, 정당후원회의 모금과 지출,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개제도가 논의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가 안정화된 국가들, 그렇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시각이 다른 독
일과 일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독일과 일본 모두에 있어서 정당의 주요 수입원은 국고보조금이었으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치부패 차단에 목적이 있었다(유진숙 2012; 고선규 
2012). 즉 정당후원회의 수입원에서 사적 기금 비율을 줄임으로써 정당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감사 
권한의 근거가 된다. 정당이 공공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의 내역을 납세자에게 보
고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은 연방차원의 정당재정위원회와 
주차원의 정당재정감독부라는 기구를, 일본은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정당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정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고보조금 지급에 따른 효과는 독일과 일본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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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득표수와 더불어 정당이 모금한 액수에 비례하
여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당의 자구적 모금에 방점을 두고 있
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정당후원회 기부금이 소액 다수의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
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파티 등 일정 정도의 자구적 노력이 허용되어 
있지만, 이러한 금액조차 국고보조금과 연동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정당의 자구적 노력과 관계 없이 지급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매칭펀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 수입과 지출의 온라인 보고 및 인터넷 상시 공개에 있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
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미국, 영국의 경우도 
같아서 다양한 국가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전용
주 2016). 그렇지만 독일과 일본 모두 정치자금을 강조하고 이를 감사하는 기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 모두 정치자금 공개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안청시 2002; 고문현 2013). 이러한 지적의 이유는 양국 모두 정치
자금의 보고가 문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온라인 보고가 
있지만, 이는 다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혹자가 정치자금을 감시하기 원한
다면, 문서로 된 보고서 하나 하나를 검토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 또한 선거가 진행
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이의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투명성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및 정당의 전자회계 보고

온라인을 활용한 정치자금 보고는 보고의 신속성과 더불어, 이를 활용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보고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정치부패 및 정치신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정치자금 공개 프로그
램에 대해서는 엄기홍 2012 참고). 이에 대한 개정시안은 <부록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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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과 일본 양국이 모두 도입한 제도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이다.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감사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뿐 만 아
니라 국민의 정치신뢰 회복에 기여하리라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라 중앙 정당뿐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정당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는 회계감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할 때 가장 주목할 점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펀드 도입이
다. 일본과 비교할 때, 독일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낮은 반면, 당비
와 정당후원회 기부금의 비율이 높다. 특히 독일의 당비 비율은 점증하여 2000년대
에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주요 이유는 독일의 국고
보조금이 득표수와 당비·기부금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반면, 일본의 정당
교부금은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경우 선거가 
끝나고 난 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정당교부금이 지급되는 반면, 독일의 
경우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이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은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와 
접촉해야 자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독일 정당후원회 기부금
의 상당 부분은 소액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발견에 근거해 볼 때, 향후 부활하는 한국의 정당후원회는 자구적 노
력을 위한 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개정 시안은 <부록 2>을 참고). 독일과 같
이 소액 기부금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한국의 정당후원회는 소액 기부금 조성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행 한국의 기부촉진 제도인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권자가 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용주 
2014). 따라서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불제도”(refund)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문화 조성에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대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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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정당후원회 기부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정당에 대한 기부금 한도액: 연간 1천만 원(대통령 후보자 후원회 기부한도
액과 동일 금액)

● 정당의 기부금 모금한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대통
령 후보자 후원회 모금한도액과 동일 금액)

● 정당의 지출금 한도: 제한액 없음

현행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를 볼 때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기부금 제한액의 존재
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다 정치부패 방지가 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반증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당후원회에 대한 개인 기부금액 또한 제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정당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모금한도액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후원회 등의 
모금한도액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보인다. 물론 독일과 일본, 그리고 영
국의 경우(전용주 2016) 정당의 모금한도액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 모금
한도액을 설정할 경우, 2015년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즉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그러나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모금한도액에서 나타나듯이, 정당 후원회에 대한 
모금한도액 설정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제도로서 평가된다. 또한 정
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
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 시기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을 취하고 있어 정당 활
28) “환불제도”(refund)는 미네소타 주에서 선거공영제의 보완책으로 1992년 도입되었다. 

환불제도는 기부자 1인당 후보자와 정당에 기부한 금액의 50달러까지 100% 환불되는 
것으로서, 기부자가 기부 영수증을 주 국세청에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4주에서 6주 사이
에 환불된다. 환불제도에 따른 기부금을 모금하는 후보자 및 정당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준수해야 한다. 미네소타 주의 정치자금제도는 보다 경쟁적인 선거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m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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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자유가 훼손될 개연성이 낮다고 본다. 한편 정당후원회의 지출에 관해서는 지
출로 인한 정치부패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
서 의미가 있기에 지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조
사한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 정당후원회 지출에 대한 규제는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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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 결론

2015년 12월 23일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라,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5.12.23 결정 2013헌바168, 개
정시한 2017. 6. 30). 헌재 판결의 결정요지는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정경유
착의 문제는 일부 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투
명성만 확보된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위
해 정당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는 2017년 6월 30일까지는 
정당후원회 관련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정당후원회 제도를 설계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의 판결이다. 마지막으로는 정당후원회, 크게는 정치자금제도는 정당, 선거와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법, 선거법 등의 취지와 변화에 맞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세 가지 측면에 따르면 먼저, 적정 수준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정치기
부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기부는 소액다수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과 기부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치자
금의 규모나 모금에 있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공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당법, 선거법의 변화는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후원회는 새로운 정치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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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 제도 고안을 위해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자금 기
부, 모금 지출 등은 매우 자유주의적인데 반해 투명성은 강하게 규제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반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자금 
기부와 모금 현황을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법인과 단체
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에서 한국의 정당 후원회는 소액 기부를 통한 모금 
확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고보조금 지급 기
준을 정당 후원회 모금액에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예를 들어 국가보조
금 지급액의 일부를 독일과 같이 정당 후원회에 대한 소액 기부 모금액에 매칭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후원회의 모금 활동과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둘째, ‘환불제도’(refund system)을 도입해 시민들의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
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세액공제’ (tax credit) 방식으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 전업 주부, 퇴직자 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
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이다.

회계보고의 구체성과 적시성,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액의 익명 기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부도 그 구체적인 액수와 기부 경로, 기부 날짜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매칭펀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정당 수입과 지출의 온라인 보고 및 인터넷 상시 공개에 있다. 독일과 일본 양국이 
모두 도입한 제도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이다. 정당후원회 부활에 따라 중앙 정당뿐
만 아니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정당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
는 회계감사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본과 비교할 때, 독일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낮은 반면, 당비
와 정당후원회 기부금의 비율이 높다. 특히 독일의 당비 비율은 점증하여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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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의 주요 이유는 독일의 국
고보조금이 득표수와 당비·기부금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반면, 일본의 정
당교부금은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있다. 

한국에 정당후원회가 부활되는 상황에서 정당후원회 부활 초기에는 후원금 액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는 정당후원회
의 후원금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연동하여 점차 정당후원금이 정당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후원금 규모가 작을 것을 
예상하여 정당후원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정당후원회
와 국고보조금을 연동하는 경우 처음에는 정당후원회 모금 한도는 대통령(예비)후
보자후원회의 모금한도와  유사하게 정하고 점차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
재 대통령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다. 18대 대선 후보 후원회 후원금 상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인 559억7천700만원
의 100분의 5로 27억 9천8백85만원이었다. 그러나 정당후원금의 초기에는 정당후
원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대신 소액다수에 대한 매칭펀드 방
식을 도입하여 정당이 소액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정당별 수입을 정당 수입 총액비율, 국고보조금비율, 의석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군소정당이 거대정당에 비해 의석비율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규모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
을 대폭 수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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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주요 정당 회계 실무자 인터뷰

*인터뷰는 실명이나 정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진행하였음.29)

1. 정당후원회 부활에 대한 의견
-. 정당후원회 부활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
서 모두 환영함.

2. 정당후원회에 대한 예상
-. 정당후원회가 부활하더라도 후원회 수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음.
-. 한 정당의 경우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할 것

으로 예상함.
-.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대선의 대통령후보후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후원
금 규모가 작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규모가 작더라도 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영
함.
-.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 기부하겠다고 문의가 
오는 것을 보면 초기에는 힘들겠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함.

3. 정당후원회와 국고보조금의 연동
-. 정당후원회 초기에는 연동하는 것은 무리지만, 단계적으로 연동할 필요는 있
음.

29) 새누리당 회계담당자와는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회계담당자와 6월에 전화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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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다수, 투명성 조건으로 매칭펀드 지원 방식
-. 소액다수의 원칙과 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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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

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
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
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
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
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신설)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
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비례
대표 유효 득표수 비율이 100
분의 2 이상인 정당

2. (좌동)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
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

<부록 2> 국고보조금 개정 시안: 정치자금법 법률 제14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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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
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
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
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
수 비율이 100분의 0. 5 이상
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
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
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
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
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
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
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
급한다.

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
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
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
상인 정당

3. (좌동)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
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
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
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
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
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
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
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② (신설) 당해 모든 정당에게 배
급·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총액은 △△원*이며, 물
가지수에 연동된다.

③ (신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지급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유
효득표수 1개당 00원* 또는 



- 117 -

④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
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
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
추천이 허용되는 시·도의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유효득표수 1개
당 00원*, 그리고

3. 당비 또는 정당후원회 후원금의 
명목을 받은 금액 1,000원당 
00/2원*, 다만 1,000,000원까
지만 그 금액을 보조금의 대상
으로 인정한다.

4.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유효득
표수 500만표 이상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유효득표수 1개당 
00/2원*을 배분·지급한다.

④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총
액은 제3조 1호의 가. 당비, 
나. 후원금에 따른 정당 수입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⑤ (좌동)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
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
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좌동)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주: *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논의가 요구됨. 


